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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방정책전공

조 규 호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

데 대량살상무기,테러,해적,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2010년에 있었던 북한

의 천안함 포격도발,그리고 2011년 봄에 있었던 일본의 대규모 쓰나미와

핵 방사능 유출사건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무엇

일까?본 연구의 논점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하였다.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비를 증강하고 상비전력을 확장하며 재난대책

기구 등을 완벽히 갖춘다고 해서 모든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막

대한 비용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방안은 현

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첨단무기 중심의 경제

적인 군사력 건설과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이와 같

은 변화에 발맞춰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동원

제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물

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운영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으로 정의된

다.따라서 동원태세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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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 평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동원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2011년 국방부에서 동원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일환으로 현역복무부대 동

원지정제도 시행을 발표했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것이 대표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원제도의 핵심은 병력동원제도라고 생각한다.아무리 첨단무기

를 보유한 군이라도 그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기능발휘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동원총괄기구의 능력이 제한된

다.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 소속된 총괄기구를 국무총리실로 조정

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또한,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동원사령부를 설

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둘째는 병력 동원지정제도의 개선이다.현재 주

소지 중심의 지정제도를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지정하는 제도로

의 개선이 시급하다.제도개선의 효과는 전우애를 함양하고 임무 및 지형

등의 숙지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할 것이다.셋째는 동원병력의

수송 및 호송체계를 군부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현재는 지방병무청에서

군부대까지 동원병력을 수송하도록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이를 위해 동원병력의 집결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넷째,동원훈련을 강화해야 한다.훈련

시간을 증가시키고 작계시행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고 있는 인원도 최소화하여 훈련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마지

막으로 전·평시 이원화 되어 있는 동원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일원화하

고,동원령 선포요건을 유연하게 하여 위기상황에 신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동원 병력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동원제도의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며,이와 같은 문제점이 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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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제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향후,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원사상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분석과 물자동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국가동원,병력동원,물자동원,동원훈련,훈련보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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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량살

상무기,테러,해적,자연 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것이

다.1)탈냉전 이후 평화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국가의 안보영역이

확장되어 영토․자원․종교․인종․환경․재해 등 안보 위협요인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 주변상황도 예외는 아니다.2010년에 있었던 북한의 천

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핵 및 미사일 개발,일본에서 2011년 봄에 있었던 대

규모 쓰나미와 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건 등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이러한 포괄적 안보의 위협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군비

의 증강,재난대비 기구의 확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그 중에

서도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전 국민의 통일된 국가 질서 수호의

정신 하에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운영하는 국가

의 권력작용’인 동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오늘날 국가차원에서 모든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대규모 상비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실제로 완

벽하게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많은 국가들은 국가비상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비한다는 비상대비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며,우리나라 역시 군 작전을 비롯하

여 많은 비상대비계획이 동원전력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동원전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2009년 국방부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2박3일

동원훈련 기간을 2020년에는 4박5일로 증가시킨다는 발표에 전 국민의 반대여론이

1)국방부(2010),『국방백서』,서울 :국방부,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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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었고,2011년 후반기에는 병력동원지정제도를 현 주소지 중심에서 현역시 복무

했던 부대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가 수만의 네티즌

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시행시기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를 보면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동원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으며,특히 전시 초기에 실제 병력동원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다행이 우리나라의 국가동원과 병력동원제도에 대한 전문가들

의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으며,이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검토 할 수 있었

다.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동원기구,제도,법령,훈련 등 많은 부분에서 동원체계

가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야 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최근 연구동향에서 나타나듯이 동원병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동원

속도를 중시한 ‘행정구역 위주의 동원지정제도“를 동원속도와 조기 전투력 발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동원지정제도로 바꿔야 하며,특히 동원병력이 실제로 부대

까지 입영될 수 있도록 군부대 책임의 수송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변화이다.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병력동원은 유

사시에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시간적 제약을 받는 특수성이 있다.다시 말해서 해

당 예비군의 자발적인 동원의지가 없을 때 동원계획이란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상무정신과 호국정신을 동원사상으로 접

목시켜,평시부터 국가의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개인 스스로 계획되어 있는 동원집결

지로 찾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2010년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이 장차 예상되는 전쟁은 국지전 또는 단기속결전

의 양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으며,평시 정예 동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동원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억제 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조기에 전쟁

을 종결시킬 수 있는 국가의 생사존망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동원제도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춘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

향설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도출

하여 실행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

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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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병력동원제도의 큰 틀 속에서 현재의 병력동원제도가 안고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분석하여,유사시 동원예비군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서 병력동원의 특성과 중요성,한국동원제도의 발전과정,주요 국가의

병력동원제도 비교,현 병력동원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이에 따른

한국의 병력동원기구 및 기능,동원지정 및 관리,집행 및 수송,동원훈련,

법령 및 보상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한국 병력동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병력동원에 관련된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국방부 및

유관기관의 참고자료,각종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고,주제별 논의는 관련

논문 및 보고서와 국방부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및 토의,예비전력 정

예화를 위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외국의 동원제도관련

자료와 최근의 언론보도 자료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1장은 서론,제2장은 병력

동원제도의 이해를 위한 개괄적인 사항으로 병력동원이 가지는 특성과 그

중요성,한국의 병력동원제도 발전과정,동원관련 법령과 전사를 통해 본

병력동원 운용실태,최근 동원관련 전문가들의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미국,이스라엘,스위스,북한 등 외국의

병력동원제도를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한국의 병력동원 총괄 및 집행기

구의 현실태,동원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원지정과 관리,전시 병력동원 집

행 및 수송체계,평시 동원훈련,병력동원 관련 법령과 보상의 문제점 등

을 살펴보았다.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된 각 종 문제점을 보완 발전

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으로 병력동원기구 및 기능보강,정예자원 동원지정

및 관리,전시 동원병력의 집행 및 수송체계 발전,실전적인 동원훈련 시

행,동원관련 법령 및 보상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그리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결과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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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병력동원제도의 일반론적 고찰

제 1절 국가동원제도 개념

1.동원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가.동원의 개념

동원은 아래의 [표 2-1]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될 수 있으나 의미는 유사하다.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는 국가동원

의 개념을 “전시․사변 등 비상시 국가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

치․경제․군사․사회․심리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국가의 총

체적 행위”로 국가자원동원의 개념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과 재화 및

용역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국가안전보장 목표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효

율적으로 통제,관리,운영하는 국가권력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2)

[표 2-1]국내 외 문헌의 동원정의

구 분 내 용

KIDA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전 국민의 통일된 국가질서

수호의 정신 하에 정부가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의

활용을 직접 주도하는 일체의 활동

국방

대학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재화 및 용역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국가권력작용

육군본부

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국가비상사태시 한나라의 인력․물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관리,운영하는 국가권력작용

2)행정안전부(2008),『비상대비계획작성 실무편람』,서울:행정안전부,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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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우리말

큰사전

군대의 평시편제를 전시편제로 바꿈.전쟁에 필요한 여러 기관을

편제하여 특히 병사를 소집함.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 안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동일한 관리 아래 집중함.

미국

(DOD)

국가 자원을 모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행위(Theactofpreparingforwarorotheremergencies

throughandorganizingnationalresources)

일본(국가

총동원법)

전시에 대처하여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킬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것.

*출처:정원영(2006:4).

나.동원의 역사적 변천

1)서양의 동원

국가의 형태가 변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변화와 통

치체제,산업생산능력 등 가변적 요소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과업수

행을 위해 국력을 전력 및 군사력으로 전환해 나가는 동원방법에 많은 변

화를 가져다주었다.

현재처럼 사전 준비되고 계획된 동원은 아니었으나,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로부터 로마시대까지 계승된 국가 총력전 개념의 시민군제는 국가 총

동원의 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봉건,전

제군주들은 자신들의 왕권수호를 위하여 잦은 전쟁을 일으켰으며,전쟁수

행 수단으로 인적․물적 동원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국가총력전 개념의 동

원이 아닌 영주 및 군주 개인의 사병이나 기사로서 용병의 확보와 운용을

위한 동원이었다.그러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용병제도는 지

원병 제도로 바뀌게 되었고,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민족국가가 성립되자

국민의 결전사상이 고취되어 군대라는 조직이 왕권수호를 위한 도구가 아

니라 국민전체를 위한 국가이익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였다.이를 계기로 국민개병제(NationinArms)개념인 전쟁의 국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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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면서 이때부터 근대적 동원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국가동원은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규모 및 전역이

확대되고 지구전화 되면서 국가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그 중요성

이 부각 되었다.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쟁초기에는 국가동원의 중요성

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전쟁의 양상이 대량소모 및 장기전으로 변

화되면서 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전쟁 전 기간에 걸쳐 국가의

모든 유형․무형의 제반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으로써 국가동원의 효율적인 집행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1차 세계대전시의 국가동원은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된 동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를 부분적인 입법조치로 대처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고 또한 형식적으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등이 있었으나 실제는 전 국민이 동원된 총력전 양상으로 수행되었다.이

때의 동원내용을 보면 국가 주도가 아닌 군 주도하에 군사적 차원의 병력

동원․물자징발 사용 등 군사 분야에 국한된 군사동원이었으며 불완전한

동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이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동원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인식하여 국

가적 차원의 잘 계획되고 준비된 국가동원을 철저히 적용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전쟁 당사국들은 제1차 대전 수행 중 또는 그 후에 전쟁에 필

요한 동원자원의 동원,통제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동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현대적 국가동원제도

를 확립하였다.

전쟁 결과에서 보듯이 국가동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제도화하

여 조직적으로 많은 물량을 동원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동원자원이 부족하고 동원능력이 미약한 독일과 일본은 전쟁

에서 패하는 결과를 낳았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장기 지구전과 대량 소

모전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군사동원과 경제동원,정신동원,정보동원

등으로 국가동원 제도가 확립되었고,국가동원의 주체도 전쟁을 지도한 관

과 군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되어 치러졌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제2차 대

3)장문석 외 2인(2003),“초기단계 국가동원능력 제고방안”서울,비상기획위원회 정책용역연구자료,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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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후 현대의 각 국가들은 6․25전쟁,중동전쟁,걸프전 등의 전쟁에서

각기 자국의 안보환경에 부합된 국가동원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동원은 실질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국가적 차원의

동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부터는 총력전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국가동원 정책 및

제도가 정비되고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4)

2)한국의 동원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1500여 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국가방위사상에 기

초한 훌륭한 동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국방의 주력은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으로 평시에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유사시에 동원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정책을 일관되게 추

진하여 왔다.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지방의 기본 행정기관인 성에 일정규모의 지방군

을 주둔시키고 유사시 지방평민을 동원하여 부족한 군을 보충하는 ‘경당’

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으며,신라는 평시에는 무술을 연마하다가 국가 위급

시에는 전쟁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청소년으로 조직한 ‘화랑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호국정신과 고구려의 상무정신을 계승하여 민족공

동방호를 하였다.동원계획은 당의 부병제를 모방,중앙군의 보충을 위해

지방의 농민군을 번상군으로 동원하여 교대하는 병농일치제였다.상비군과

는 별도로 중앙정부 통제하에 농민군을 편성하고 지방호족을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광군’제도를 전국적으로 조직했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충효정신에 입각하여 민족공동체 방호를 하였으며

병농일치제로 상비군과 농민 그리고 의병이 통합된 총력방위체제였다.임

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동원체제가 부실해지자 실학자인 정약용,

신헌 등이 ‘민보론’5)을 주장하였다.평시에 미리 백성을 조직 및 훈련하여

4)비상기획위원회(2004),“세계 동원의 역사”,서울 :비상기획위원회,pp.3-7.

5)민보(民堡)란 민생(民生)을 보장하기 위해서 향촌의 소규모 성곽이나 보(堡)를 근거로 민의 자발적

인 참여에 의한 방위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술의 청야입보를 활용한 방어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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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비상시에 사전에 준비된 보로 들어가 총력전을 수행하였던 제도로

오늘날의 향토방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외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경제적인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훌륭한 동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왔

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병농일치제이다.

즉,모든 농민은 군인으로서 상비군 편성을 위해 교대로 병역의무를 수행

하고 상비군으로 뽑히지 않은 농민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적의

침입이 있으면 나라를 지키는 시민군으로 현재의 향토예비군과 유사한 제

도를 유지하였다.

2.한국의 동원기구와 기능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국토 그리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총체적인 국가동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0년대에 자주국방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다.현재의 국가동원체제로의 발전은 1962년 12월 26일에 처음으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6)에서 비롯되었다.1965년 2월 24일 국가안전보

장회의 기구 내에 ‘민방위개선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국가동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해 오다가,1966년 5월 20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예하에 ‘국

가동원연구회’가 구성되면서 국가동원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연구를 담당하

였다.1968년 3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에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를

설치,충무 계획반을 구성하여 충무계획7)을 수립하였다.1969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3815호에 의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비상기획위원회’로 개

편되었으며,그 후 1973년에는 다시 ‘중앙동원위원회’로,1984년 8월 8일

제정된 법률 제3745호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1986년 6월 국무총리

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8년 2월 행정안

전부 예하 재난안전실로 그 기능이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8)

6)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법률 제1508호,1963.12.14)

7)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비 군사분야의 종합적 전시 대

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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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총괄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동원체제는〈그림 2-1〉과 같다.국가동원의 총괄

기관은 1984년 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2001.1.16개정,법률제6373호)

에 의거,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와 그를 보좌하는 행정

안전부 재난안전실이 있다.

〈그림 2-1〉한국의 동원체제 및 집행절차

*출처:최재경(2007:3).(연구자 재구성)

법령에 따르면,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동원기본계획의 작성 및 지침의

시달,동원자원조사 및 통제,물자비축에 관한 조정과 감독,주무부처에 대

한 집행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기능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국

가동원업무의 총괄,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비상대비 교육 및 훈

련,비상대비업무의 조사연구,기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

여 총괄․조정함으로써 국가동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국무총리를 보

좌한다.재난안전실의 조직과 기능은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8)박지혁(2010),“국가동원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수원,수원대,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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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조직과 기능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51명)

재난안전정책과

재난대책과

안전개선과

비상대비기획관(39명)

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상대비훈련과

(연습훈련지원단)

재난위기종합상황실(8명)

2국 1실 6과,98명
(현역 중․대령 11명)

비상대비기획관 재난안전관리관

․비상대비정책과계획의수립및조정
․국가동원업무의 총괄 및 조정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기획 및 통제
․민방위법․제도,중앙민방위협의회운영
․통합방위업무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조정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국가기반체계 보호,위기관리매뉴얼 관리
․생활안전정책수행(취약계층교통,어린이
안전,승강기 관리)

※ 평시의 재난업무와 전시대비 업무를 동시에 수행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11).(연구자 재구성)

나.집행기관

국가동원의 집행기관이란 소관자원에 대한 자원조사의 실시,비상대비계

획을 수립하며 중점관리자원의 지정 및 물자의 비축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실제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주무부처)

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사무분장 하에 지방 행정계통에 의해 시행하는 지방

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자원에 대한 동원집행계획의 수립,자원의 조

사,지정,개별자원에 대한 동원명령 또는 물자의 비축,시설의 보강 등 동

원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지방행정기관 중 시․도지사는 동원실행계

획을 작성,동원지정업체에 대한 임무고지,자원조사 및 훈련 등 동원시행

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시․군․구청장은 동원실시계획의 작성,영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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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물자의 인도인수 등 물자동원을 집행하고 읍․면․동장은 인력에 대한

집행업무를 실시한다.단,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병력 및 전시근

로자에 대한 동원업무는 국방부 및 병무청(지방병무청)에 의해 집행된다.

국가동원총괄 및 집행기관에서 수립하는 비상대비계획은 일명 충무계획

으로서,충무계획은 작성자에 따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

의 문서작성 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표 2-2]충무계획 구분

계 획 명
순기

(X-1년)
작 성 자 승인권자 비 고

기본계획지침 1월 국무총리 대 통 령 ∙주무부장관에게 시달

기 본 계 획 5월 국무총리
대 통 령

(국무회의)

∙주무부장관 계획안 제출

∙국회 통고/주무부 시달

집 행 계 획 7월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에게 시달

시 행 계 획 10월 시·도지사등 주무부장관 ∙시장 등에게 시달

실시

계획

시․군․구 11월 시장 등 시·도지사 등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

업체 11월 지정업체 장 지정권자 ∙중앙지정 :시·도지사 경유

*출처:행정안전부 충무기본계획 1100(2011:6).

3.동원의 준비 및 집행

가.동원의 준비

동원의 준비는 지침시달,소요의 제기,자원조사 및 능력판단,수급판단

및 보충대책,소요심의,동원계획 수립,동원대장 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지침시달이다.국무총리는 자원동원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부처에 시달한다.

둘째,소요의 제기이다.동원소요는 전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수요처에 따라 군수,관수,민수로 구분한다.이러한 동원소요의 제기는 국

무총리가 자원동원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부

처에 시달하면,각 부처는 소요를 판단하여 자원을 관장하는 동원주무부처

와 행전안전부에 제출한다.군수소요는 각 군의 자료를 종합하여 국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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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소요인력과 물자를 판단하여 그 자원을 관장하는 동원주무부처와 행

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전시 동원소요품목의 선정은 전시에 동원하지

않으면,조달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량소요물자,긴요 물자,생필품 등을 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소요의 적정성과 필요성 심의를 위해 행정안

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의 관계관과 합동 소요심의를 거쳐 소요를 확정하

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셋째,자원조사 및 능력판단이다.자원조사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비상사태시 소요되는 인력․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평시에 인력 또는 물적 자

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행정행위이다.9)소요제기 절차를 통해 심의한 소요

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대상별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

는데,관계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실태조사와 업체가 직

접 조사와 관계된 사항을 신고하는 신고조사의 방법이 있다.이러한 조사

로 자원별,일정기간별,지역별 동원능력을 판단하게 되는데,능력판단 시

에는 전시예상 피해율,전시전환시간,업체의 실제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원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능력판단은 소요자원에 대한 배분과 공

급,시․도 등 지역별 동원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원별,단계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넷째,동원소요 심의이다.매년 3월부터 4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합동

으로 동원소요를 심의 조정한다.심의조정 사항은 소요자원의 소관부처 결정,품목

및 물량 조정,배분 우선순위,동원방법․대체품 선정,동원단계 조정 등이다.동원

소요 관계부처는 소요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동원소요심의회의에서 확

정된 소요에 따라 관계부처는 동원계획 및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다.단,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해서는 국방부 주관하에 각 군 및 합참,병무청 합동으로 동원소

요를 심의․조정한다.10)

9)행정안전부(2008),『비상대비계획작성 실무편람』,서울:행정안전부,p.33.

10)최재경(2007),“국가동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국방부 주관 동원․예비전력 발전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서울:국방부,pp.37-38.(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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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원의 집행

이러한 국가동원의 제반 준비를 통해 매년 분야별 동원계획이 수립되며,

국가비상사태시 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충무사태가 선포되어 전시대기법인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

에 관한 법률안’과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게 되고,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을 선포하게 된다.11)국가 동원령

이 선포되면,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보좌를 받아 동원업무

를 총괄․조정하고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일괄 동원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해당 주무부처는 소관자원에 대한 동원명령을 시행하여 시․도지사는

동원영장을 발부하고,시․군․구청장이 동원물자,업체,인력에 대한 동원

영장을 교부하며 읍․면․동장은 인력에 대한 동원영장을 교부하게 된다.

단,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대상자는 평시 교부된 소집통지서가 동원영

장을 대신하게 된다.이에 따라 관련 인력,물자,업체는 사용기관(군부대

등)에 해당자원을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면서 동원

절차가 완성이 된다.

〈그림 2-3〉 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11)국가위기관리실의 국가전쟁지도지침에 의하면 충무0종사태시 의명 부분동원,충무0종

사태시 의명 총동원령을 발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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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구성안

만일 사용기관에서 필요시 소요부처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추가동원

요청을 하게 되면,소요부처(국방부 등)및 시․도지사는 해당 요청자원에

대한 동원을 실시하여 다시 사용기관에 인도․인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동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절차는 앞장의〈그림 2-3〉와 같다.

4.동원관계 법령

동원제도를 실제화 시키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동원관련 법령이라

할 수 있는데,현재 우리나라의 동원관계 법령은 아래의〈그림 2-4〉와 같

이 헌법 제76조의 대통령의 비상조치 조항과 전시대기법,그리고 평시법으

로 이루어지며,대통령훈령 제248호의 국가전쟁지도지침에 근간을 두고 있

다.

〈그림 2-4〉동원관계 법령체계

헌 법

전시대기법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긴급명령

평 시 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계엄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징발법

∙통합방위법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 훈령 제284호)

*출처 :연구자 구성안

가)헌법

국가긴급권에 대하여는 제76조에서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고,제77조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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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

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89조에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군사

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나)전시대기법

평시법에 대하여 실제 비상시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집

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법을 말한다.이 법안은 국가비상시

에 국회를 통과하거나 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할 시에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발하도록 되어 있다.

1)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이는 일부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적의 포격․침투․도발 등 국

가비상사태시에 있어서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자원

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시대기법이다.

동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부분동원령의 선포,인력동원기간,동원명령,동

원영장의 사전교부,부분동원령의 해제 등이다.

2)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대통령 긴급명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병역법등의 평시법에 대한 집행을 규정한 전시대기법이다.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동원령의 선포,국가동원의 종류,인력동원의 기간,국가동

원의 집행,국가동원령의 해제 등이다.

다)평시법13)

1)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특징은 첫째,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시에 전시를 대비하여 계획의 수립,인력 및 물자자

원의 실태조사,필요한 물자의 비축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준비법이다.따라서 전시에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12)박지혁(2010),전게논문,pp.27-28.

13)상게논문,pp.29-31.(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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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둘째,전시대기법으로 국가의 모든 비

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

상사태의 경우만을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다.즉 군사적 부분만을 그 대상

으로 하고 있다.셋째,특별법적 성격으로 모든 국민․물자․업체에 적용

되는 일반법이 아니라 제2조에 규정된 인력․물자․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것이다.그 주요 내용은 국가동원 대상자원 범위,비상대비업무수행

기관,비상대비계획,자원조사,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비축,비상대비훈

련,기타 보상과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2)병역법은 국방의 의무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병력동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3)향토예비군설치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

치․조직․편성과 향방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제3조1항에 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인 장교․준사관․

부사관,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과 보충역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 등 우발상황을 위해 통합방위사태

를 선포하여 민․관․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고,지방자치단

체,직장의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합참의장에게 통합방

위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작전의 효율

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5)계엄법은 헌법 제77조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근거하여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6)징발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

상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다.

7)민방위기본법은 1975년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

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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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국가

동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라)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284호)

이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종합지침을 훈령으로 시달한 것으

로 법령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국가비상대응조치 등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부여하고 있다.이

훈령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정부관계기관

에서 작성하던 ‘충무계획’의 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었다.14)특히 이 훈령에는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요건과 선

포절차 및 이에 따른 국가동원령 등의 제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부여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원관련 법령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병

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은 평시법으로 그리고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

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대

기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즉,전자는 평시에

전시를 대비하여 계획의 수립,자원의 실태조사,필요 물자 비축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준비법으로써,비상시에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법령이 전시대기

법률(안)이다.

이러한 동원과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주요 법령은 다음의 [표 2-3]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동원관련 법령

법 령 주 요 내 용

헌법

76조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14)비상기획위원회(1990),『비상대비20년사』,서울 :비상기획위원회,pp.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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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주 요 내 용

전시

법률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제7조1항 :대통령은 국지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원의 이유․범위․실시지역․

실시시기 등을 정하여 국무회의시 심의를 거쳐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명령

제9조1항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동원의

이유,종류,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 할 수 있다.

평시

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4조1항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병역법

44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시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행한다.

45조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46조1항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2조1항 :예비군은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5조1항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훈령 제284호

(국가전쟁지도지침)

충무사태와 이에 따른 국가동원령 및 계엄은 국방부장관

제안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출처:육군본부(2002:부5-2),『동원업무 교범』.(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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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병력동원제도의 개관

1.병력동원의 특성

병력동원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확장 및 손실보충 등 작전소요를 충당하기 위

하여 예비역,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과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병력동원은 유사시 군의 작전소요병력

을 신속정확하게 동원하여 충원함으로써 동원자원 관리 및 동원태세를 확

립하게 된다.이러한 병력동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병력동원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상대로 유사시에만 통제하는

제한적 특성을 갖고 있다.국민은 평시에 경제적인 활동과 가정 및 사회생

활을 영위한다.그러나 유사시가 되면 병력동원의 대상이 되는 자원은 국

가안보의 주역으로서 국가방위를 위한 전력으로 충원되어 개인적인 희생

을 전제로 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즉,병력동원은 평시에는 적용되지

않다가 유사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부분을 동원하는 상황적 제한

성을 갖고 있다.

둘째,병력동원의 근거는 동원관계 법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전시라

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완전히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시와 다른 불안정,심리적 요소가 개인의 참여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

다.따라서,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되는 법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를 강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병력동원의 근거는 앞에서 살펴본 병역법,비상대

비자원관리법15)등이 해당 되는데,이러한 법령은 비상시 동원집행의 근거

를 보장하고,정당한 목적 하에 국민에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병력동원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다.비상시의 시간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띠게 되며,그 중 병력동원은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다.왜냐하면 병력이 지정된 부대에 충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

15)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자원조사,훈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며,이 법은 전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평시 준비사항을 규정 하였을 뿐 전시에 적용하는 집행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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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병력동원을 얼마나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

하느냐가 그 관건인데,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원의 참여의지에 달

려있다.병력동원의 과정을 보면 대체로 동원명령 하달 ⇒ 최초 집결지 소

집 ⇒ (집단수송⇒)인도․인접16)⇒ 소집부대17)입영 ⇒ 부대편성의 절

차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융통성과 우발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 단계가 최

초 집결지까지 소집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여기서는 동원대상자가 지

정된 시간에 응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이것은 순전히 동원되는 대상

즉,개인적 판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과 직접적인 연관

이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비상시 초기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동원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대

비와 홍보가 요구된다.

넷째,병력동원대상자원의 지정은 연령별,신체상 제한을 두고 있다.우

리나라의 동원자원의 지정은 수임군부대장이 통보한 지역배정서에 의거

동원소요에 일치하도록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동원지정 지

침에 있어서 간부(장교,부사관)의 긴급단계 동원지정은 전역 후 6년차 이

내 자원으로 지정하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령정년까지 확대하여 최

근 전역자순으로 지정하며,병에 대해서는 4년차 이내 자원은 증․창설부

대 요원,손실보충부대 요원 순으로 지정하되 자원부족시는 전역 후 5년차

이상 자원 중 최근 전역자 순으로 지정한다.이처럼 동원지정은 병력의 연

령을 고려하여 지정이 됨을 알 수 있다.또한,동원병력으로 소집부대에

입영 시에는 신체검사를 통해 심신이나,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

가능한 자원은 귀가조치 시키거나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

검사 없이 전투요원으로 편성할 경우 나타나는 전투력의 저하와 열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병력동원은 근본적으로 전시에 국가법령의 정당한 절차를 통

해 국민을 상대로 그 공권력을 발휘함으로써 강제적 행위를 부담한다는

16)응소한 예비군을 병무청과 군부대간에 인수․인계하는 것을 말하며,인도․인접하는 장소를 인도․

인접지라 한다.

17)전시 동원소요가 있는 부대로서 육군 병력동원운영계획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보병대

대는 대대급,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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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원과정에 있어서 초기의 신속한 동원여부가 전쟁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그리고 병력동원 시 대상자원의

지정에 있어서 연령상,신체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병력동원의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을 가진 병력동원은 국가동원에 있어 가

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항시 병력동원을 수행하는 제반

계획 및 집행과정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과 개

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18)

2.병력동원의 중요성

병력동원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병력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력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다.전력의 유지는 장비와 병력,지

휘체계 등의 구성자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가 가능하다.기본

적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기본요소인 병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전쟁의 억제,기능발휘가 곤란하다.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병력동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최신의 전투장비도 병력이 충원되어야 기능발휘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병력 부족사태가 발생되면 적과 직접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전방지

역의 부대는 전투력이 감소된 상태로 투입되거나 보충전력을 확보한 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직접적인 패배자

의 위치에 직면하게 되는 전략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또한 주요 전투

요원의 부족은 편제장비의 100%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아무리 장비가

우수하고 무기체계가 훌륭하다 하여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투원

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셋째,전시대비 측면에서 병력동원의 중요성이다.병력동원의 기능발휘

를 위해서는 사전 조기경보의 능력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치적 결심과

정,그리고 병력동원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조기경보의 능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

록 정교해 지고 있는 반면,이는 전시 대비에 있어 오히려 불리한 요인도

18)박종삼(2009),“동원즉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에 관한 연구”,대전,건양

대,pp.7-9.



-22-

될 수 있다.즉,조기경보에 대한 과신은 적의 기습공격에 취약점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결국,정치적 결심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전선에서 현

재의 전투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동원된 병력이 해당지역에

도착해야 한다.그러나 조기경보와 정치적 결심과정이 아무리 시기적절하

였다고 하여도 병력동원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병력동원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전시라는 상황은 많은 병력의 소요를 요구하고 있으며,이에 맞는

병력의 적시적인 보충은 편제된 장비의 100% 활용으로 전투력을 상승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병력동원은 전시대비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예비전력 분야보다도 중요하므로 병력동원의 계획 및 준비 그리고 집행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한국의 병력동원제도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동원제도는 6․25전쟁을 계기로 형성되었는데 이전 시기에

는 국군의 창설과정을 거치면서 군 및 사회의 내부 치안에 중점을 두어

병력동원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6․25전쟁이후 현재까지 60여년

동안 지속적인 제도변화가 이루어져 왔다.과거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장

차 제도적 개선의 방향의 준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창군초기 ～ 1980년대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을 제정 공포(법률 제41호)하고 전국 시․도청 소

재지 8개소에 병사구를 설치하여 징병업무를 수행하다 1950년 3월 해체하

였다.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무런 준비 및 계획조차 없던 당국으로서는

우선 군 작전소요에 충당할 인적자원의 확보가 급급한 실정이었다.병력은

작전소요에 의거 징․모집 및 지원자,노무자를 징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

다.전후 이러한 경험에 의거 1956년에 30,31예비사단에서 근무연습소집

훈련(동원훈련)을 실시하였으며,1958년에는 육군 동원운영계획서가 최초

로 작성되어 동원병력 수준(100만명),동원대상(전역 3년차 이내자),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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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M+15일 이내 완료)등이 개략적으로 설정되었다.이때 동원단계는

구분하지 않았고 개별동원제도를 적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한․미 합동 예비군 동원제도 연구위원회 개선안(1965.2)

이 시행되어 동원단계 구분이 긴급과 정상으로 구분되었고,동원대상도 전

역연차별로 전․후방사단,전투지원부대,손실보충,일반보충자원으로 구분

하여 적용하였다.또한 긴급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영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고 병무청은 자원의 동원보직을 통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

립하였다.1968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설치되어 ‘본적지 단위 동원지

정’이 있게 되었으며,다음해에는 비상기획위원회19)에 의해 세부 동원단계

가 설정되었는바,부대 증․창설 및 동원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되

었고,30세 이하 요원으로 정예자원을 의미하는 갑호부대(현 동원예비군)

와 일반예비군 부대(현 향방예비군)가 구분 편성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원 대상자 연령이 40세에서 35세로 낮아졌으

며,동원대상의 종류 및 동원단계도 ‘초 긴급동원,긴급동원,정상동원’으로

구분하였다.초 긴급동원에서는 시간제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동원속도 단

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또한 전역연차에 따라 동원자원을 분류하여 부

대 성격별로 동원지정을 시행하였으며,군과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동원지

정 작업을 실시하였다.1975년에는 동원지역 및 동원자원 등을 고정하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으며,동원비율도 기존 106%에서 120%로 향상 시켰

다.1977년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의거 작전동원20)이 설정되었

고 동원지정비율은 115%로 하향조정 하였으며,사단단위 동원훈련인 쌍용

훈련이 최초로 실시되었다.1979년에는 현재의 동원지정제도의 골격인 부

대단위 동원,집단동원,개별동원 방법이 설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이한 점은 전시 부대확장계획 및 전시 병력동

원운영계획을 제외한 각종 동원계획을 전담하는 동원참모부가 육군본부에

19)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전

시 비군사분야의 총괄,조정,확인한다.비상기획위원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상근위원(비상기

획원회 각 실장),비상근위원(각 원부처의 기획실장)으로 구성된다.

20)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주요 전투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에게 작전동원명령서를 교부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예비군을 동원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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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점이다.1981년에는 1종 동원인력을 병력동원 차원에서 활용하게끔

되었으며,1982년에는 동원속도 단축을 위해 자도(M+26H⇒M+24H),타도

(M+48H⇒M+36H)자원에 대한 동원시간의 변화가 있었다.1985년에는 동

원지정 비율을 120%로 확정하였고,동원단계에 있어서도 긴급단계 기간을

단축하여 종전의 15일간을 7일간으로 줄여 속전속결 전략개념에 부응하게

되었다.이듬해에는 동원예비군은 제1전투군으로 일반예비군은 지역전투군

으로 각각 변경되었다.1988년에는 연차제 예비군 복무제도가 부활되었으

며,전시 동원소요에 부족한 계급에 대하여 예비역 장교를 진급시켜 충원

토록 하는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가 도입되었다.

나.1990년대 ～현재

1991년에는 동원지정을 평시 긴급단계 증․창설부대만 지정하고 정상단

계 자원은 소집 4일전에 지정하도록 개선하였고,1994년에는 제1전투군을

동원예비군으로 지역전투군은 향방예비군으로 각각 변경하였다.또한,33

세까지 복무하던 ‘예비군 복무연령제’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이 불균

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군복무 종료 후 8년 동안 복무토록 하는 ‘복무

연한제’로 개선하였다.

1997년도에는 동원 워게임을 통해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등 동원소요제기로부터 동원소요 및 능력판단,집행 및 운영계획 작성체계

를 정립하였다.또한 동원속도의 단축을 위해 수도권 전방지역의 주요 축

선 운용부대의 배정지역을 조정하였다.이듬해에는 전방 동원사단의 즉각

전개보장을 위하여 최기지역 자원으로 우선 충원하고 일부지역의 지역배

정을 서울지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병력수송을 도모하였다.

1999년에는 읍․면․동의 병무조직 폐지에 따른 병무청의 병력동원집행

관 요원을 보강하고,동원병력 집결지를 조정함으로서 동원집행능력을 보

강하였다.또한 향방작계훈련과 동원병력 집결지 경계계획을 통합하여 전

쟁초기 향토방위능력을 보강하였고 전시 부대임무를 고려하여 부대증편

및 창설시기를 조정하였다.손실보충 소요판단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예비군 신분도 1～4년차는 동원예비군,5～8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정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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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시․군․구 병무조직이 폐지되었으며 병무전산망(인터넷)이

구축되었다.동원지정방침은 동원예비군을 최대한 우선 지정하고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향방예비군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원지정 우

선순위 조정 및 작전동원 지정부대를 구체화하고 수송계획도 차량 열차

운영방침을 보완하였다.2009년에는 보충역을 동원지정에서 제외시켜 예비

역위주로 동원전력을 정예화 시켰다.특히,2011년 7월 1일부로 작전동원

제도를 폐지하고 충무0종사태 시 특정자원 또는 일부지역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부대를 증․창설 할 수 있는 부분동원제도를 도입하

였다.또한 그 동안 동원령이 선포되면 긴급 2단계까지는 시간제를 적용하

고 3단계 이후부터는 일수제를 적용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동원응

소기준을 일수제로 일원화21)하였으며 자도 및 타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

던 응소기준은 폐기되었다.

제 3절 전사를 통해 본 병력동원 운용실태22)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모두 전쟁지속능력을 보유

한 국가였다.즉,전쟁초기에는 비록 전쟁준비가 미흡하였고 불시에 기습

을 당한 탓으로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결국 장기전으로 국가총력

전이 되었을 때에는 예비전력을 많이 보유했고 동원체제가 잘 갖추어진

국가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한국전쟁에서는 우리

가 전쟁초기에 동원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최근 이라크 전쟁에서는 현역부대에 다수의 예비군이 편성

되어 조기 임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1.제1차 세계대전시 동원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주요 참전국들의 전쟁준비와 수행과정에서 나

타난 동원측면에서의 특징과 교훈은 다음과 같다.

21)일례로 동원령 선포시간을 기준으로 12H,16H,24H후에 응소하던 것이 동원령 선포일을 기준으

로 그 다음날 14H로 변경 되었다.

22)비상기획위원회(2004),『세계 동원의 역사』,서울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pp.105-169.(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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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국가별 총력전 수행을 위한 준비 정도이다.독일은 개전 초기에

기존 병력의 6배나 되는 80만여 명을 동원하여 필요한 훈련까지 완료하고

전장지역에 전개시켰고,기간 중 약 200만 여명에 이르는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렀으나,부분적인 전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영국,러시

아,미국 등 연합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

배하였다.

둘째,전쟁지속능력 확보의 중요성이다.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현

존전력만의 싸움이 아닌 국가총력전의 형태로 변천되기 때문에 전쟁수행

을 위한 지속적인 동원 능력이 필수적이다.독일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전투에 필요한 각종 화포,장비 및 물자․탄약 등 물자동원 능력이 연합군

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열세하에 전쟁을 수행

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적시적인 전쟁물자 확보 및 지원체제 구축이 승패를 좌우하였다.

개전 당시는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 능력과 제조업의 발달로 철도,선박,

항공 등 수송분야에 혁명적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다.처음에는 영국,미국,

러시아 등 동맹국들은 전쟁에 참가할 준비가 미흡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 긴급동원의 실시와 발달된 수송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히 부대를 전장으

로 전개시킴으로써 군사력의 우세달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참전국들은 동원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즉,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지속능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적시적인

동원병력 및 전쟁물자의 확보나 군사 지원체제의 구축이 전쟁승리의 요건

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따라서 각 국은 1차 세계대전 후 국가동원

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2.제2차 세계대전시 동원

제1차 세계대전시에도 국가총력전의 특징은 있었으나 국가의 제 요소들

을 통제할 조직이나 기구가 확립되지 않은 반면에 2차 세계대전시에는 군

사적,정치적,경제적,정신적인 모든 국가 제요소를 총괄할 수 있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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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2차 세계대전을 동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특징과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장에서의 대량 피해 및 파괴로 인한 병력보충과 전투긴요물자의

적시적인 보급,전장 확대에 따른 보급선 확보가 필요하였다.제2차 세계

대전시의 각 국의 손실 및 동원된 총병력의 현황은 다음의 [표 2-4]와 같

다.

[표 2-4]제2차 세계대전시 손실 및 총동원병력의 현황

구 분 군인 사망자/부상자(만명) 민간인 사망자 (만명) 동원 총병력 (백만명)

독 일 285/725 50 10.2~12.5

프랑스 21/40 11 5~6

영 국 40/47.5 6.5 5.12~6.2

소 련 750/1,400 1,000~1,500 12.5~20

미 국 29/57 - 12.3~14.9

일 본 151/50 30 6.1~7.4

*출처:김현우(2009:38).

둘째,병참체계의 우위확보가 전승을 좌우하였다.장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은 병력,탄약,식량,연료,장비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비소요를 충

족시켜야 한다.따라서 자국의 생산시설은 보호하고 상대국의 생산시설을

조기 파괴하여 상대방의 전쟁지속능력을 저하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국내자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여러 나라들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였다.

셋째는 무형적 영향요소로서 전장에서의 사기와 심리적 요소의 우위이

다.국민적인 호응이 국가동원 능력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해서는 평시에서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와 동원체제의 구축과 이에 대한 훈련으로 동원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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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전쟁시 동원

정부수립 직후부터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정부는 군을 조직하고 발

전시키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병제 정신에 입각하여 1949년 8월 9

일「병역법」을 제정하고 역종을 구분,징집과 소집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시․사변 등에 대비한 동원소집을 법제화 하였다.그리하여 1949년 9월

1일 국방부에서는 육본에「병무국」,각 지방에는「병사구사령부」를 설치

하여 병무행정과 병력동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법적․제도적 뒷

받침을 마련하였지만 미국에 의한 「국군정원제한」과 국내 정치 불안정

에 부딪혀 1949년 3월 징병제도는 보류되었다.그리하여 지원병 제도로 변

경되어 육본의「병무국」과 각 지방의「병사구사령부」는 해체되었다.그

래서 정부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8년 11월 「호국군」(약 20만

여 명)에 이어 이를 대신해 1949년 11월「청년방위대」(약 20만여 명),그

리고 「학도호국단」(약 47만여 명)을 창설하였으나 국내정치의 불안정,

장비 및 훈련여건의 미비 등으로 조직적인 발전이 되지 않은 채로 해체되

거나 초기 단계에서 한국전쟁을 맞게 되어 효율적인 예비전력으로 활용되

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1950년 7월에 전라남․북도를 제외한「전국비상계엄령」선포와

「비상 향토방위령」을 공포한데 이어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징발에 관

한 특별조치령」과「징발에 관한 특별조치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전시자

원동원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고「제2국민병」을 소집하였는데 당

시 응소인원이 적어서 가두모집이나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징․소집 등

비정상적인 임기응변에 의존했다.이와 같이 전쟁 초기 막대한 병력손실

앞에서 정부와 군은 고육지책으로 가두모집과 가택수색에 의한 징집 그리

고 소년지원병,학도의용군,대한청년단원,청년방위대원 등을 동원하여 전

선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동원방법에 의존하였는데 이것은 국군의 전선

수요에 적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열이 정리되자 국군은 전시동원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당시 잔존하던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 그리고 유휴전력

으로 남아있는 제2국민병을 한꺼번에 묶어서 동원하는「국민방위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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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12월에 제정하여 약 68만여 명에 달하는 제2국민병 장정을 소집하

였으나 전력화는 실패하였다.그 이유는 국민방위군 사령관 등 핵심간부들

을 군인정신과 청렴성을 겸비한 군 출신 지휘관 중에서 엄선했어야 했는

데,군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위주의 대한청년단 및 청년방위대의 기존

간부조직에서 선발하여 보직함으로서 엄정한 기강과 지휘체계 확립이 불

가하였고,군 내부적으로도 수용 공간 및 훈련준비가 미흡하여 많은 사상

자만 양산한 채 ‘국민방위군 사건’23)이란 오점만 남기고 해체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력소집공고제도를 시행하고

국방부에 병무국을 창설하여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예하기관으로

변경시켰다.또한 제2국민병 소집과 징집을 병행하여 징집제도와 병력동원

제도를 동시에 정착시켰으며 1955년 8월부터는 제2국민병 소집을 종료하

고 지원과 징집에 의해서만 병력을 보충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6․25전쟁 당시 한국은 사실상 동원을 위

한 법적제도와 시행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미국의 내정간섭과 미

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독자적인 방위체제와 동원능력은 제한되었다.그러

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번의 소집과 징병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군을

확장하였으며,이를 통해 국민개병제의 동원체제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

겠다.

4.이라크전시 동원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서 시작된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전쟁발발 26일 만에 일방적인

미국과 동맹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총 21만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였으며,전쟁지

역에서는 예비군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후방지역에서 전투근무지원요원으

로 운용하였고,미 본토에서는 연합군 협조 및 경계근무등에 활용하였다.

23)1951년 1․4후퇴를 하면서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에 따라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일원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청년들을 수용하였다.이때 방위군 총 인원을 50만명으로 추산하여 예산을 3개

월분 총 209억원으로 책정하였지만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횡령으로 인해 식량과 침구를 지급받지 못

한 방위군 5만여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죽고,영양실조에 걸렸다.(자료 출처,인터넷 Daum 백과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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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예비군을 별도의 부대로 편성하여 운용하지 않고 현역과 함께 운

용함으로써 예비군 동원 이후 빠른 시간 내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예비군과 주 방위군의 동원현황은 다음의 [표 2-5]에

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5]이라크 전쟁에 동원된 미군의 예비군 현황

구 분 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작전초기
예비군 24,327명 10,686명 2,084명 2,056명 9,501명

주방위군 10,673명 8,866명 7,207명 - -

작전 종결시 212,617명 148,612명 30,783명 13,511명 19,711명

*출처:김현우(2009:47).

제 4절 선행연구

1.병력동원제도 중심의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병력동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동원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먼저,동원에 관한 기구 및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영(2004)은 현 행안부의 물자동원 기능과 병무청

의 인력동원 기능을 통합한 국가동원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남인(2004)은 국가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기

구를 비상기획관리원(가칭)으로 하여 대통령실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며,

군의 동원분야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동원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강조하였

다.박지혁(2009)은 국가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행정안전부 비상대

비기획관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상향조정하며 국방부의 동원국은

차관보수준으로 격상하여 국가동원업무와 예비군 관계업무를 별도 국으로

분리하여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모두 현재의 국가동원기구는 실질

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구의 확장 또는 보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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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지정 및 관리 측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우(2009)는 통일

이후 한반도 군사환경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병력동원제도로 모체부대 동

원과 지역집단동원,모체지역 같은 동원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네덜

란드의 RIM(동원부대편성)제도를 강조하였다. 박종삼(2009)과 양병선

(2010)은 주소지 중심의 현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당시 복무했던 부대에 다

시 지정하는 제도로 바꾸어서 동원즉시 전투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시 병력동원집행 및 수송체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재 병

력동원집행기구인 병무청의 한계와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수송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한다.정원영(2004)은 수임군부대 예하에 동원센터를 설치하

여 집행기능을 보강해야 하며,박종삼(2009)과 권동섭(2002)은 전시 군 책

임하에 동원병력의 수송 및 호송체계의 일원화를 강조하였다.

실질적인 동원훈련을 위해서는 권동섭(2002)은 민․관․군이 통합된 동

원훈련과 훈련기간의 증가를 주장하였으며,정원영(2004)은 예비군 복무

및 훈련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차관급 이상 공무원,시․도지

사 등 법규보류자들을 해제하여 동원 및 훈련에 참가시킬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동원관련법령측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동창(2004)은 현재 동원령

선포와 관련된 법적 측면에서 “중대한 교전상태”라는 엄격한 규정은 동원

령 실효성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포요건의 완화를 제기하였으며,

권동섭(2002)은 국가동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중대한 교전상태”를 “전쟁도발 징후 고조시”로 완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특히 병역법에 병력과 차량,물자 등을 사전동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동원업무에 관련한 주요 전문가 및 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를 요

약한 사항이다.

양병선(2010)은 그의 저서「동원 발전론」에서 한국적인 동원 발전방안

을 개념적(의지적)측면과 기능적(실천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념적 측면에서는 상무정신과 의병의 호국정신을 동원사상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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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향토방위의 계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원사상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연고주의 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전역 전

부대로 동원지정하는 제도’등을 강조하였다.기능적 측면에서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하여 예비전력의 임무,역할 및 기능을 상비전력과 연계하여

보조전력이 아닌 주전력으로 하는 총체전력개념으로 재정립하고,예비군의

복무 개념도 전문성과 사회연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며,동원관련 법령․조직․훈련․보상․정보화 등을 통합한 리엔지

니어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4)

정원영(2004)은 그의 저서「예비전력,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

책」에서 예비전력의 발전방향을 여러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인적자원

의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제특기를 보다 단순화시켜 관리

권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고,정예자원인 대학생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병력동원에 있어서 민․관․군 수송자원의 통합관리를 위

한 합동수송통제본부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또한,원활한 동원집행을 위해서 수임군부대 예하에 동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병무청의 동원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 행안

부의 물자동원 기능과 병무청의 인력동원 기능을 통합한 국가동원처를 설

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5)특히,예비군 복무에 대한 형평성 제고차원

에서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자인 국회의원,차관급 이상 공무원,시․도지

사,경호실 /정보요원,예비역 대령 이상 등 지도층 인사들을 평시 예비

군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하고 훈련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공감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26)

김현우(2009)는 그의 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 군사환경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병력동원제

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그는 통일 후 병력동원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첫

째,모체부대 동원27),지역집단 동원28),모체지역 동원제도29)와 같은 동원

24)양병선(2010),『동원발전론 :동원사상 중심으로』,파주 :교육과학사,(결론에서 연구자가 요약)

25)정원영 등 5명(2004),『예비전력,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택』,서울 :KIDA,pp.73-75.

26)상게서,p.42.

27)현재의 집단동원제도와 개별동원제도를 혼합한 것으로 전역 1~2년차 동원자원을 출신부대의 긴급동

원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동원령 발령시 해당부대로 응소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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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해야 하며,둘째,1～4년차 예비군이 대부분인 대학생 예비군

의 동원지정방법을 손실보충자원 위주에서 부대 증․창설 및 손실보충자

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최정예 예비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셋째,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근예비역 제도를 보완하여 네덜란드

에서 적용하고 있는 RIM(동원부대편성)제도와 미국의 Round-out,

Full-timeReserve(전일 예비역 복무)제도 등을 통합하여 한국적인 병역제

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박종삼(2009)은 그의 논문 “동원즉시 전투력발휘 보장을 위한 한국의 병

력동원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과거의 군 경험과 무관하게 행정구역단위로

동원지정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현역 당시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지정

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한 전투력 발휘 Synergy

효과는 물론 작전계획 및 지형숙지로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병무청 및 군부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동원

병력의 수송 및 호송체계를 군부대로 일원화하고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원

거리 동원지정자를 전국적인 수송체계를 활용토록 하는 ‘동원터미널식 수

송체계’발전을 강조하였다.31)

박동창(2004)은 “한국 군사제도의 발전방향”에서 동원령 선포와 관련된

제도 측면과 병력동원 계획 및 집행측면으로 구분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현재 동원령 선포와 관련된 법적 측면에서 “중대한 교전상태”라는

엄격한 규정은 쌍방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뒤에나 동원령 선포가 가능하

므로,결국 전쟁의 억제나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조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 동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중대한 교전상태”라

는 동원령 선포요건을 대폭 완화해 적시동원과 부분동원 제도 시행이 가

능한 요건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동원관련 법률을 평시법

으로 일원화하여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원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고까

지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현재 동원단계와 작전단계

28)현 거주지역 중심의 부대단위지정과 주특기 고려 없이 충원하는 집단지정제도를 혼합한 제도

29)병력동원 대상자원을 현역복무시 근무했던 모체지역으로 전개되는 부대에 편성하여 거주지역 이

동에 관계없이 3년 동안 부대 및 보직을 고정하는 제도

30)김현우(2009),“통일시대를 대비한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대전,건양대,pp.75-78.

31)박종삼(2009),전게논문,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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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며,손실보충자원의 판단이 과다하고 동원병력의

수송 및 호송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원단계를 작전

계획 단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하며,손실보충에 대한 판단기준의 재설

정,그리고 동원병력의 수송 및 호송은 군부대에서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2)

조남인(2004)은 “한국의 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 총동

원령에 의한 동시 동원으로 동원령 선포시기를 잘못 선정시 적을 자극하

거나,국민들의 생업을 포함하여 국가경제에 막강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사전 및 부분동원제도를 도입하여 동원을 단계화 할 것과 동원분

야의 실제 집행기구인 정부 및 군의 하부조직이 미약하게 편성되어 있고,

전시 업무의 복잡성과 관심 저조로 타 업무에 비해 업무의 발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기구 및 군의 동원분야 조직을 보강하고 우수자원을

확보하여 동원업무를 활성화 할 것과 전․평시 동원법령을 단일화하고 동

원령 선포요건 등 동원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3)

박지혁(2009)은 그의 논문 “국가동원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서 우리나라 국가동원분야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국가동원기구의 일원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군 국가동원조직의 보강을 제시

하였으며,국가동원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으로는 현행 헌법상 긴급명령의

발동요건 완화,평시법에 국가동원집행 관련사항 규정 등 전․평시 이원화

된 법 체계 정비,국가동원령 선포요건 완화,국가동원관련 개별법간 내용

의 통일,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 벌칙조항 개정 및 혜택사항 명시,여러 법

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후순위조정에 관한 규정 재정비 그리고 사전대

비 및 융통성있는 대처로 긴급단계 혼란 해소를 위한 사전 및 부분동원법

제정을 제시하였다.34)

권동섭(2002)은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동원단계,전시

동원집행 및 수송,평시 예비군 관리 및 교육훈련분야로 구분하여 발전방

32)박동창(2004),“한국 군사제도의 발전방향 :병역 및 병력동원제도 중심으로,대전,충남대,

pp.46-59.(연구자 요약)

33)조남인(2004),“한국의 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법령 및 기구정비를 중심으로”,대전,충

남대,pp.59-60.

34)박지혁,전게논문,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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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하였다.동원단계에서는 현재 국가동원단계의 단일성은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전쟁준비와 위기관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에 미흡

하므로,현재의 국가 총동원단계를 3단계로 구체화하여 1단계는 전쟁억제

와 준비측면에서 자위적 동원,2단계는 전쟁준비 측면과 위기관리 차원의

사전동원,그리고 3단계는 전쟁수행을 위한 동원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총동원단계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특히 사전동

원은 전략적 예비요원과 창설 준비 자원위주로 약 10만명 선으로 상한선

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쟁준비와 위기관리를 동시에 달성 해야 한다고

하였다.병력동원의 집행과 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군의 통

합된 기능발휘를 위해 병력동원집행시의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규정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시초기 다량의 국가자원이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군 통제하의 신속하고 안정된 동원병력의 수송체계를 확립

해야 할 것을 제기하였다.평시 예비군관리 및 훈련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동원훈련의 경우 군부대,지정업체,행정기관과의 통합된 훈련실시,훈련기

간의 연장,전시 손실보충소요의 관리체제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행

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선행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전쟁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병력동원제도측면에서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아직도

개선 및 보완시켜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양병선이

그의 저서「동원발전론」에서 주장하였듯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재되

어 있는 상무정신과 호국정신이 동원사상으로 접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동원 및 예비전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유사시에 신속한

동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2009년도에 국방부에서 동원

훈련 일정을 현 2박3일에서 연차적으로 4박5일까지 연장한다는 것과,2011

년 동원지정제도를 현역시 복무부대 위주로 변경한다고 발표 했을 때 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었던 것을 보면 동원사상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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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동원기구의 능력발휘

제한,전․평시 이원화된 동원관계 법령으로 적시적인 대비 제한,예비군

편의만 고려한 지정제도 및 동원훈련,대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정예자원이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고 있는 사항’들이다.위와 같은 사항이 공통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동원관련 기구 및 제도가 만들어 진지 50여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교통체계 및 정보기술 등 동원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

존의 고정된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동원제도가 혁신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원전력의 정예화를 추진

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뜻에 따라 병력동원분야 전 분야에서 문제점을 다

시 한번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특히,병력동원지정 및

집행분야에서 과연 현재의 계획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나름대로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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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세계 주요국가의 병력동원제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병제이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에서 위임된 병역법(제3조제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병역의무의 종류는 현역,예비역,보충역,

제1국민역,제2국민역으로 구분하며,연령별 복무내역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한국의 연령별 복무내역

구 분 18~19세 20-22세 ~40세 ~45세

복 무

내 역

제1국민역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현역복무
․육군/해병 :2년
․해/공군 :2년 6월

예비역/복무필 보충역

․예비군편성 (복무필 후 8년)

*간부:계급별연령정년시까지

전시특례 :

병역의무

연장복무필 보충역

제2국민역

*출처:연구자 구성안(병역법 참조)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

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

멸,무장소요의 진압,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민방위기본

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35)

[표 3-2]예비군 역종별 편성 및 기능

구 분 임 무 및 기 능

동원예비군

•동원지정 예비군 /전시 군부대 증․창설 요원

•군부대 동원 이전에는 향방작전 수행

*가급적 간부는 전역 후 6년차 이내,병은 4년차 이내 지정

향방예비군
•동원 미지정 예비군 /지역 향토방위작전 수행

•상황에 따라 군부대 증․창설(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

*출처:연구자 구성안(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참조)

35)향토예비군 설치법(법률제9945호),제2조(임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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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후에는 의무적으로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

대에 편성되며,군부대에 동원지정 된 예비군은 병무청 및 소집부대에서

관리하고,동원미지정 된 예비군은 지역 및 직장 예비군 부대와 자원관리

부대에서 관리한다.이상과 같은 한국의 병력동원제도를 참고하여 세계 주

요국가의 병력동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미 국

1.병역 및 예비군제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여 시민으로써 18～35세까지 군에 지원 입대할

수 있으며,지원자는 현역부대와 연방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부대에서 최초

8년간의 법적 의무기간을 계약하여 선택 복무한다.기간 중에는 현역⇔예

비군(AGR⇆ TPU/IMA⇆ IRR)36)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림 3-1〉 미국의 현역과 예비군 근무기간이 연계된 복무제도

복무구분
3

개월
6

개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20년～

장

교

Westpoint

현역

(Activeduty)

긴급예비군

(ReadyReserve)

대기
예비군
(Stand-by
Reserve)

퇴역
예비군
(Retire
Reserve)

ROTC장학생

ROTC일반

OCS등

사

병

4년

현역

(Activeduty)
긴급예비군

(ReadyReserve)

대기
예비군
(Stand-by
Reserve)

퇴역
예비군
(Retire
Reserve)

3년

2년

6개월
3개월

*출처:국방부(2010),‘동원기획관 미국 출장결과 보고서’

위의 〈그림 3-1〉과 같이 현역과 예비군은 근무기간이 연계된 복무제도

를 운용한다.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현역 및 긴급예비군의 복무연장이

가능하다.

36)AGR(ActiveGuardReserve,상근예비군),TPU(TroopProgram Unit,부대편성예비군),IMA(IndividualMobilization

Augmentee,개별동원예비군),IRR(IndividualReadyReserve,개인긴급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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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역 복무기간은 2년이며,지원병은 현역․예비군(전일근무)

및 주방위군 중 본인이 원하는 군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선택한 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달라진다.이러한 지원병제도는 유사시 선발 징집제도로

즉각 전환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원병

이외의 모든 징집대상자원을 일정기간 동안 예비군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현역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되어 동원대상 자원으로서 교육훈련

의무가 부과되는 데,이와 같은 미국의 예비군 복무기간은 현역과 예비군

의 복무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다.

미국의 예비전력은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으로 구분된다.연방예비군은

전쟁 또는 국가비상시 상비군 결원 보충과 해외파병 등 연방의 임무에 부

응하기 위하여 주로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성된다.(공병 75%,의무 70%를

연방예비군으로 운용)

주방위군은 지진,홍수,허리케인,화재 등 재해재난과 폭동시 소요진압

등을 위해 투입하는 등 州의 임무에 우선 부응할 수 있도록 전투부대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된다.미국의 연방예비군 및 주방위군의 현황은 아

래 [표 3-3]과 같다.

[표 3-3]미국의 연방예비군 및 주방위군의 현황

구  분 총계

연방예비군 주방위군

소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수비대
소계 육군 공군

인원(만명) 112 68 30.3 10.5 13.3 10 3.5 44 33.5 10.5

비율(%) 100 61 27 9.3 11.8 8.9 3.1 39 30 9

*출처:국방부(2010),‘동원기획관 미국 출장결과 보고서’

위와 같은 미 예비군의 조직은 긴급예비군,대기예비군,퇴역예비군으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다음 장의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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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미국의 연방예비군 및 주방위군의 현황

구      분 구   성  /임   무

긴급

예비군

(Ready

Reserve)

선발

예비군

상근예비군

(AGR)

∙현역군/예비군부대 상근직 근무 (FullTime)

*부대조직,행정,신병모집,교관 등의 임무수행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연방/주 방위군)

부대편성 

예비군(TPU)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연방/주 방위군)

개별동원

예비군(IMA)
∙현역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개인 긴급예비군

(IRR)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중 현역/선발예비군이 

아닌 자,희망자

∙선발예비군 요원의 보충요원

비소집 주방위예비군

(InactiveNational

Guard)

∙주방위 예비군에 편성

대기예비군

(Stand-byReserve)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현역/긴급예비군 임무수행 

곤란한 자,긴급예비군/현역 만료한 자 중 희망자,

동원보류자

*완전동원시 동원 가능

퇴역예비군

(RetireReserve)

∙20년 이상 현역/예비군 복무후 퇴역한 60세 미만자

*예비군 미편성,완전동원시 필요시 동원

*출처:국방부(2010),‘동원기획관 미국 출장결과 보고서’

2.자원관리

미국은 예비군자원을 현역군 계통에서 관리하고 연방예비군 및 주방위

군은 편성부대 책임 하에 모병을 한다.육군 예비군 인사센터에서 개인 긴

급예비군 및 주방위군 인사관리를 하고,부관실 인사행정센터에서는 개별

동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한다.긴급예비군에 소속된 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통제하며 3개월간 기초훈련을 받은 특기요원은 대기예비군으로 거주

이전이 통제된 상황에서 8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3.동원체제 및 절차

미국의 동원유형은 위기상황에 따라 선별동원,부분동원,완전동원,총동

원으로 아래 [표 3-5]와 같이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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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미국의 동원형태

동원형태 상 황 동원범위 비 고

선별동원
국내 외 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 미선포

특정 현역 군부대 증편

예비군 20만명,270일

LA폭동시

주방위군

부분동원
우발사태에 의한 작전

국가비상사태 선포
긴급예비군 100만명,24개월

아프칸 전쟁시

동원

완전동원 전쟁 선포

전 예비군부대 동원

전 개별 예비군 동원

물자동원

걸프전시 동원

총동원 전쟁 선포
추가적인 부대 창설

국가자산 동원

2차

세계대전시동원

*출처:육군본부(2002:부10-12).

선별동원은 단기간 최소한의 동원으로서 국방비를 GNP10%이상 증가

시킬 수 있고 병력은 500만 명까지 동원 가능하다.대통령은 의회 승인없

이 20만명을 270일 간 동원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가진다.이는 주로 국가

안보 침해는 포함하지 않는 국가 비상사태시에 적용되며,통산 물자동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분동원은 국지전급의 외부 침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동원으로서 국방

비는 GNP의 15%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병력은 500만 명 이상을 동원 할

수 있다.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100만 명 이내의 병력을 24개월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원 할 수 있다.

완전동원은 외부 침해를 포함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동원으

로써 의회 승인을 얻어 선전포고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이 경우 긴급

예비군,대기예비군,퇴역예비군을 포함한 모든 예비군을 동원하며 물자동

원이 포함된다.이는 비상사태 기간에 6개월을 연장 할 수 있다.

총동원은 전면전 상황에 총력 대처하기 위한 동원(제2차세계대전)으로서

국방비는 GNP의 30%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병력은 소요의 100%를

동원 할 수 있다.필요시 추가로 요구되는 자원도 계속 동원될 수 있다.

동원절차는 동원단계와 동원령 선포의 두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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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볼 수 있다.동원은 총 5단계를 통해 실시된다.제1단계(준비)에서는 각

종 동원훈련 및 계획을 검토,준비한다.제2단계(동원경보 하달)에서는 동

원준비명령의 하달,소속부대 및 집결지에 집결준비,주요 기간요원의

25%를 사전 동원한다.제3단계(동원령 선포)에서는 동원명령 하달,지역

동원훈련소에 집결,이동준비 등이 이루어 진다.제4단계(동원집결지 이동)

에서는 추가적 행정조치가 완료(부족인원 및 자원보완)되고 훈련상태에 대

한 점검이 이루어 진다.제5단계(해외전개)에서는 승선할 항구 또는 수송

항공기지로 이동한다.그리고 동원령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요구(권한)에

의해 비상사태 발생 시 선포된다.선포시기 판단 시 동원부대와 개인훈련

소요시간,경제 및 산업에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다.선포절차는 국방장관

이 각 군성 장관 및 합참의장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대통령 또는 의회에서 선포한다.

4.교육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은 거의 현역과 동등하게 철저한 계획과 관리 하에 시

행되며,아래의 [표 3-6]과 같이 현역을 필한 예비군 및 주방위군 편성자

는 연192시간 주말훈련(월:16시간)을 통해 개인전기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연 2주간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전개훈련을 실

시한다.

[표 3-6]미국의 복무형태별 예비군훈련 의무시간

구 분

2년 현역복무자 6개월

기초훈련

이수자(4년간)

6개월

기초훈련

이수자(4년간)

학군단 출신장교

선발예비군

(2년간)

소집통제자

(3년간)

장학생

(1년)

비장학생

(3년)

집체교육 192시간
현역근무

훈련
192시간

소속직장에서

훈련

192

시간
192시간

동원훈련 14일 - 14일 - 17일 17일

*출처:육군본부(2002:부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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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긴급예비군 중 지정자는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한다.예비군 지원자는 6주간 소집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고,1

6～40주간 병과학교 및 예비군 학교에서 주특기 훈련을 받는다.예비군 교

육훈련 통제는 육군에서 갭스톤 그룹(Capston)을 통해서,해․공군은 기관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예비군은 훈련평가를 통해서 현역군과 협조된

훈련을 실시하며 예비군 장교단 진급 및 경력 발전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5.병력동원의 특징

미국 병력동원의 특징은 예비군을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주방위부대

를 연방군으로 소집하여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원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현역군에 의한 병력동원 일원화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개인 긴급예비군으로 전시 보직처에서 동원지정을 하며 동원령 선포와

동시 간부 25%를 사전동원하여 전시 편성준비를 한다.동원지정자 선발방

침을 살펴보면 보직분야는 정부 비상업무기관,국방성 및 육군성,군사연

구발전요원,주요 지휘통제기구 요원으로 구분하여 동원지정하고 기본요건

은 긴급예비군 신분과 공석 보직병과,계급,주특기가 일치하여야 한다.긴

급예비군 1차 연도에 자질을 평가하여 정부 및 육군성과 기타 군기관의

문관근무자는 소관분야에 대한 특기 및 자질을 인정하여 경력을 가산하여

준다.

제 2절 이스라엘

1.복무제도

이스라엘의 예비군 편성을 역종별로 분류하면 가드나,제1예비역,제2예

비역,민방위대로 분류된다.

가드나는 14～17세 남․여 준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한다.제1예비역은 남자 21～39세,여자 21～34세의 동원예비군으로서

국방의 주력군 임무를 수행한다.제2예비역은 40～44세의 제1예비역을 필

한자로서 보병 및 지원부대에 편성되며 후방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민

방위대는 45～54세의 예비군과 지원자를 포함하여 편성하며 경계,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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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공,유사시 완충군 역할 및 재해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동원예비군,지역방위군,민방위대,후방 긴

요 요원으로 분류되며,동원예비군은 제1․2예비역 중심으로 편성되고 공

격의 주력군으로서 여단단위 부대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한다.지역방위

군은 집단농장,협동농장,기타 요원을 부락단위 중대로 편성하여 책임 담

당지역 방어와 동원부대에 대한 제한적 지원임무를 수생한다.민방위대는

HAGA사령부 예하 지역별로 편성되며 적 공격지연,정보제공,평시 산업

군 임무를 수행한다.후방 긴요 요원은 전․평시 주요 산업기관의 필수요

원들로서 동원이 면제되며,이들은 전기․급수․소방․운수․식품생산․군

수공장 등에서 종사자 들이다.

[표 3-7]이스라엘 예비군의 역종별 편성

구 분 연 령 임무 /기능 비 고

가드나 14~17세
준 군사훈련,유사시

전투근무지원

학교,직장,

공군가드나로 구분

제1예비역
남 :21~39세

여 :21~35세

동원예비군으로 국방의

주력군으로 편성
공수,기갑,기계화 부대

제2예비역 40~44세 보병 /지원부대 편성 후방지역

민방위대
45~54세

(지원자 포함)

유사시 완충군 역할 및

재해복구
-

*출처:육군본부(2002:부10-6).

2.자원관리

예비군 자원관리는 총 참모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현역군

에서 보수교육,보직,직급,주특기 변경 등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인

특기와 소질을 최대한 반영한다.지정자원은 동원여단,혼성부대서 미지정

자원은 지역사령부에서 관리한다.부대단위 동원은 여단장 책임 하에 실시

하며 보병여단은 지역자원을 지정관리하고 기갑 공수여단은 전구자원을

지정 관리한다.여단단위로 동원구,동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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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원체제 및 절차

동원체제는 통합군 총 참모총장 지휘계통으로 단일화 되어있다.동원업

무를 위해 별도의 참모부서를 두지 않고 인사,군수,작전참모부에서 현역

과 통합하여 운영한다.인사참모부 예하 분류부대에서 예비군 자원의 부대

동원을 지정한다.동원여단 단위로 행정관리중대를 잠정편성(장교 10명,

사병 200명)하고,동원대대별로 연락장교실(장교 1명,사병3명)을 운용하고

있다.동원령은 각의(국방장관)⇒ 총참모부(작전참모부 동원과)⇒ 지역사

⇒ 동원여단으로 순으로 선포,하달되며 동원령 하달 후 23개 여단이 20시

간에 부대편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동원형태에는 공개동원과 비밀동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거나 경제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적을 기

만하기 위해서 각종 통신수단 및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취해지며,후자는

기밀 유지하에 동원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 동원하는 것이다.또한

이스라엘은 안보위협상황의 수위와 인적자원의 제한성 및 경제성을 고려

하여 부분동원과 총동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전자는 국지전 상황에 대

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대단위별로 개별 통보에 의해 동원되고 후자는

전면전 사태 발생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원이다.

병력동원절차는 임무를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된다.제1단계에서는 선발

대(소집병력 전달책임,선발대 운전병,지휘 및 참모요원,초기단계 임무수

행 요원)을 동원하고 제2단계에서 본대를 동원한다.동원집결지는 동원반,

동원구,여단집결지로 편성된다.행정관리 중대는 부대편성 단계에서 해체

하여 여단의 편제부대로 재편성된다.동원영장의 분배는 동원여단 전달책

임자 → 동원구장 → 동원반장(도보전달)→ 동원대상자의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이들 동원병력은 24기간 내 100% 편성을 완료하고 48～72시

간 내 전개된다.모든 시민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17세 남․여는 의무적으

로 전국 5개 충원센터에 등록되었다가 18세에 징집된다.현역은 18～29세

기간중에 남자는 36개월,여자는 21개월(기혼자,유아자,유태교 신분자 면

제)을 복무한다.이는 모든 유대인 남자와 약 60%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징집하는 것이다.예비군은 남자 54세(군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장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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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대부분 45세 이전에 전역),여자 39세(일부 정보요원,의무분야

요원을 제외하고는 출산 등의 이유로 이전에 전역)까지 복무한다.예비군

은 제1예비역과 제2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드나와 민방위대가 뒷받

침하고 있다.제1예비역은 현역복무가 끝난 남자는 39세 여자는 34세까지

복무하며 전시 예비군의 주력(최전방 전투지원 병과,공수,기갑,기계화

여단 및 돌격공병부대 등)을 형성한다.제2예비역은 남자 44세 여자 39세

까지 복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병여단 및 지원병과 부대에 편성

된다.가드나는 14～17세 모든 남․여로 편성되며,준 군사적 성격의 임무

를 수행한다.평시 소정의 군사훈련(병사로서의 정신적 교양과 기초훈련)

을 필한 다음 전시 징집되어 연락,통신,간호,보급 등의 분야에서 보조직

인 역할을 수행한다.

4.교육훈련

총참모부 통제하에 연간 훈련계획에 의거 특기훈련과 부대훈련으로 구

분 실시하며 예비군교육은 예비군 신분인 지휘관 책임하에 실시한다.예비

군 간부와 주요 특기자,진급 보수교육 등은 현역군 학교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한다.간부교육은 분대장급 이상 해당 병과학교 현역군과 통합하여 연

7일간 교육하고 장교 진급 보수교육은 중대장 과정인 대위～소령을 대상

으로 6～24주간 실시되며,지휘참모과정은 대위～중령급을 대상으로 8～10

개월간 실습위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된다.하사관 진급 보수교육 중 분

대장 과정은 병장～하사가 15주,특기 하사관 과정은 상병～중사를 대상으

로 12～24주간 전술학과 지휘능력배양을 실습위주교육으로 실시한다.각개

훈련은 매월 1일간 중대단위 사격술,MOS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3일간

대대단위 사격술과 장비점검 및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과외교육과정으로서

키부츠,모샤브,전략촌 등 장병을 대상으로 훈련사령부에서 작성한 강의

록을 활용하여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은 다음의 [표 3-8]과 같이 제1예비역은 연 55일간,

제2예비역과 민방위군은 연 38일간 훈련을 실시하고 진급보수교육은 6주

에서 10개월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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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이스라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 분 제1예비역 제2예비역 민방위 진급보수교육

기 간 연 55일 연 38일 연 38일 6주～10개월

내 용
집체소집

매월비상소집1일

집체소집 14일

기타 :제1예비역과

동일

제2예비역과

동일

중대장과정 :6～24주

지휘참모대 과정 :

8～10개월

*출처:육군본부(2002:부10-10).

5.병력동원의 특징

이스라엘의 동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탁월하다.주요 특징으로

는 첫째,국민 총동원 시민군 제도이다.국민 전부(18-54세)가 시민이며

동시에 동원예비군이다.둘째,총참모총장 책임하에 지휘관리 되는 획일적

인 시민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동원관련 병무부서는 동원 대상 자원을

군 총참모부에 직접 통보해준다.이와 같은 지휘관리의 일원화는 신속한

동원태세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셋째,신속한 동

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동원과 사전동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휘체

제의 단일화와 중간지휘기구 및 절차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그 결과 이

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 시 24시간 내 동원을 완료하여 그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넷째,상비군과 예비군을 총전력(totalforce)개념에서 복합

하여 운용하고 있다.전쟁 시 주력군은 동원예비군이지만 상비군은 기갑,

공수 등 지상군 요원,해․공군과 주요 국경지역 방위 등의 핵심요원으로

운영된다.다섯째,고도의 교육훈련 수준을 항시 유지하고 있다.연간

38-55일 동안 지휘관 책임 하 각개훈련～여단규모 부대의 기동훈련이 실

시되고 있는 바,그 수준은 상비군에 결코 못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3절 스위스

1.복무제도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민병제도로서 연방 헌법에 의거 직업군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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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있다.현역․예비군의 구분이 없으며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무자

로 신고해야 하고,만 19세에 징병검사를 받는다.징병검사 판정결과 적격

자는 민병군에 편입되고 보조근무적격자는 병역이 면제되어 민방위로 근

무하게 된다.또한 부적격자는 병역,병역 보조근무가 면제되고 50세까지

방위 면제세 납부의무를 수행한다.연령에 따라 역종을 구분하고 역종에

따른 부대를 아래 [표 3-9]와 같이 편성한다.

또한 동원지정부대는 거주지 중심으로 전투부대,국경방어부대,근무지

원부대에 편성되고 역종 변경 시까지 불변하며,동원자원 관리는 지역 및

지구병무관서와 해당부대가 협조하는 이원화 자원관리체제를 갖고 있다.

[표 3-9]스위스의 민병대 편성

구 분 연 령 임 무 비 고

신병학교
20세 남자

(19세 징병검사)

병역적격자

(민병군 편입)
15주 교육

민병대

정예군 21～32세 남자

신병학교 수료자

전투부대 편성(사단,포병,

방포,공병)

보충군 33～42세 남자
전투부대 일부

국경방어부대 편성

후비군 43～50세 남자 지역근무부대

민방위대
43～52세 병역면제남자

16세 이상 남․여
국가 총력방위의 일부분

*출처:육군본부(2002:부10-4).

2.자원관리

거주지역 하위 행정관서에서 장정조사를 실시하며 만 18세 장정은 병역

의무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장정조사결과는 지역 병무관 책임 하에 징

병검사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만19세에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자원관리는

지역 및 지구 병무관서에서 전담한다.민병군 또한 지역 및 지구 병무관서

에서 자원관리를 전담하며 최초에 지정된 부대에 지정되고 연령에 따라

역종을 구분하고 역종에 따라 부대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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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원체제 및 절차

동원의 종류에는 동원준비태세와 부분동원 및 완전동원이 있다.전자는

국경지역 게릴라 출현과 같은 상황 시 참모총장에 의해 작은 규모(1개 보

병 전차중대)의 동원이 이루어진다.후자는 연방각의에 의해 동원령 선포

시 이루어지는 동원이다.동원절차는 의회(연방내각 7인)에 의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연방각의에서는 동원령 선포를 의결하고 총사령관을 임명한다.

총사령관은 이를 근거로 동원계획집행 명령을 하달하고,지역병무관(8)은

지구병무관(44)을 통해 동원명령의 하달 및 동원영장 교부를 집행하며 영

장을 받은 민병은 단위부대로 개별 집결한다.이후 각급 제대는 지정장소

에서 부대편성 후 작전지역으로 전개된다.

민병은 각자 개인별로 가정에 보관한 장구류,피복,탄약(탄창1개,탄약

24발),비상식량 2일분을 휴대하고 지정부대로 집결한다.신속한 동원을

위해 동원카드를 작성 중대단위별로 비치하고 개인별로 동원수첩을 평시

에 소지(행동요령,집결지 등 명시)하도록 조치하고 개인별로 장비(탄약24

발,장비 등)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다.

4.교육훈련

민방훈련의 목적은 전시동원을 보장하고 전투지역 보강과 전투지역 전

개를 보장하며 초전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는데 있다.훈련은 이론 및 지

식보다 실기위주로 실시되며 임무위주 지휘자 관리,목표위주 훈련병 관리

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역단위 훈련소를 설치하여 교관단이 순회하며 아

래 [표 3-10]과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입대 연기자 중 21-23세는 입영훈

련을 실시하고 32세까지는 매년 3주간 훈련을 실시한다.민방위를 군사방

위와 동일하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원지정부대에서 교육훈련을 책임진다.

스위스의 예비군 특기훈련을 살펴보면 입대 전 교육은 가정에서 총기

취급법 교육위주로 실시하고 참모훈련은 전략 전술지휘연습으로 구분하여

전략지휘연습은 군 일반참모와 군단장 및 행정부처 대표들에게 4년 주기

1주일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특수요원은 민간관련기관과 대학에 위탁하

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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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스위스의 예비군 교육훈련

정 예 군

(21～32세)

보 충 군

(33～42세)

후 비 군

(43～50세)

민 방 위

(20～50세 병역면제자,51～60세)

176일

(3주 동안 8회에

걸쳐 24시간

소집훈련)

53일

(2주 동안 3회에

걸쳐 6시간

소집훈련)

17일

(1주 동안 2회에

걸쳐 2시간

소집훈련)

편입시 :기초훈련 3일간

간부 :12일간 기본과정

*출처:육군본부(2002:부10-5).

5.병력동원의 특징

스위스의 동원목표는 48시간 내에 39만명을 동원하는 것이며 동원준비

태세를 유지하여 국경지역 게릴라 출현 시 참모총장이 1개 보병 및 전차

중대를 동원 할 수 있고 연방각의에 의해 동원령 선포 시 부분동원 및 완

전동원을 할 수 있다.

거주지 중심의 전시 소요부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국방군의 평시 지면편

성을 유지하다가 전시 동원에 의한 민병에 의해 완편된다.이를 위해 병무

관서에서 민병군의 관리를 전담한다.병력동원지정은 연령에 따라 거주지

중심의 전투부대,국경방어부대,근무지원부대로 구분하여 편성하고,민병

군은 최초 지정부대에서 역종 변경 시 까지 변경 없이 관리된다.

제 4절 북 한

1.병역 및 예비군제도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로서 16세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며,그 결과

와 성별에 따라 다음 [표 3-11]와 같이 복무내역이 상이하다.

[표 3-11]북한의 연령별 복무내역

구 분 14세 14~16세 16세 17세 27세 50세 60세

복 무

내 역

현역복무

(여자 24세)

교도대

(여자 30세)
노농적위군

(여자 30세)초 모

대 상

붉은청년

근위대

징 병

검 사

*출처:김응수(2011:132).(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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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서 1960년대 초부터 4대 군사노

선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전인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전시 동원대상으로 하여 예비전력이 총 770만여 명에 달한다.

[표 3-12]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구 분
병 력

(770만여 명)
비 고

교도대 60만여 명
전투동원 대상

(남자 17～50세,미혼여자 :17～30세)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중학교(4~5학년)군사조직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호위사령부,인민보안성

군수동원지도국,속도전 청년돌격대

*출처:국방부(2010:27),『국방백서』.

북한의 예비전력은 위의 [표 3-12]와 같이 중학교 4～6학년으로 편성되

는 붉은청년근위대,만17～50세 남자와 17～30세의 미혼여성으로 구성되는

교도대와 교도대 미편성자 중 17～60세 남자와 17～30세의 미혼여성은 노

농적위군으로 편성된다.

교도대는 예비전력의 핵심으로서 전시 긴급동원 예비군의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노농적위군은 평시 민방위부 지원과 향토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전시에

는 군의 예비병력으로서 배정된 후방지역 방호와 지역점령시 유격대 활동

의 임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행정단위별로 당 민방위부에서 통합운영하

며 각급 직장의 부서 및 인민반별로 단위제대를 편성하고 있다.

붉은청년근위대는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하여,평시에

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

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유사시에는 노농적위군과 협동하여 향토방위작

전을 수행하고 필요시 청소년 결사대로 정규군에 보충되어 전투임무를 수

행한다.37)

37)김응수(2011),『21세기 북한의 이해』,성남 :북코리아,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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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비전력인 교도대,노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의 임무 및 기능은

아래 [표 3-13]과 같다.

[표 3-13]북한의 예비전력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교도대

•예비전력의 핵심체로서 전시 긴급 동원예비군으로서의 체제

•교도사단 :전시 긴급동원 전력(전시 전선전력 최단기간 증강 목적)

-평시 :중요지역 및 시설 방위

-전시 :관할지역내 전/후방 군단 배속전환,작전임무수행

•교도여단 :향토방위 핵심전력

-평시 :지역방어 임무

-전시 :정규군에 부대단위 증편,후방지역 및 주요시설 방어와

연안경계,수송지원 등 정규군 보충 및 증편에 동원

•대학교도대

-평시 :간부교육

-전시 :간부요원 또는 전선 부대병력 증강에 동원

노농적위군

•평시 :민방위부 지원,향토경비 담당

•전시 :군의 예비병력으로서 배정된 후방지역 방호와 지역점령시

유격대 활동

붉은청년

근위대

•평시 :학업에 종사하면서 사상확립과 군사기술 배양,대간첩작전 및

대유격전시는 노농적위군 지원

•유사시 :노농적위군과 협동,후방과 향토방위하며 필요시 청소년

결사대로서 정규군에 보충되어 전투 참가

*출처:김응수(2011:161).(연구자 재구성)

2.자원관리

현역 복무 후 의무적으로 지역 군사부에 등록하면 지역 및 신분에 해당

하는 준군사조직에 편성되며,평시에는 당 민방위부에서 인적자원위주로

자원을 관리 유지한다.북한은 주민의 거주 이전과 직장배치 및 여행을 통

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비전력의 관리가 용이하다고 하겠다.

3.동원체제 및 절차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원제도도 철저하게 당 우위 개념으로 평시

에는 군․당 이원화 관리이나 전시에는 최고사령부 단일계통으로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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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중앙군사위원회는 동원정책 수립,에비전력 동원,주민의 전시동원

주관 및 집행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원기능을 주관하는 기구이다.

교도대를 제외한 예비전력자원,즉 노농적위군 및 붉은청년근위대는 평

시 당위원회에서 관장하다가 전시에 인민무력부의 지구사령부에 배속시킨

다.지방 당위원회에선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현역으로 임명하여 군사동

원부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평시부터 동원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게 하

고 있다.

평시 당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인민무력부 산하에는 지구사령

부가 동원기능 중심기구로서 평시 교도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평시

에는 감편 운용하다가 전시에 정규군단으로 증편되어 교도여단․노농적위

군․붉은청년근위대를 통합 지휘한다.교도여단이 향토방위 중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지구사령부 역할은 후방작전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38)

4.교육훈련

교도대는 정규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중 현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병종별로 또는 직장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시간과 방법 등

을 달리하고 있다.

노농적위군은 당 민방위부 주관 하 실시하고 있으며,붉은청년근위대는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북한은 4대 군사노

선의 하나인 전인민무장화에 따라 14～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

상으로 하고,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년 9월 실시한 노농적위군 열병식에 대공미사일,장사정포,대공

포,무반총포(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등을 동원하였으며,이는 북한이 예비

전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39)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은 다음의 [표 3-14]와 같다.

38)양병선(2010),『동원발전론』,파주 :교육과학사,p.281.

39)중앙일보 기사(‘11.9.17),“대공미사일 갖춘 노농적위군”,서울 :중앙일보사,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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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북한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중노동자 :30일(자대훈련)

경노동자 :40일

(자대10일,동원30일)

*대학교도대 :160시간

자대훈련 :15일

동원훈련 :15일

주 4시간 군사교육,매년

7일의 지체훈련 등

280시간

*출처:육군본부(2002:부10-3).

5.병력동원의 특징

북한의 동원체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전시체제의

완비이다.제도면에서 볼 때 동원체제는 평시체제보다 전시체제로의 전환

을 뜻한다.그러나 북한의 정치 및 사회체제는 평시와 전시가 구별이 없을

정도로 완전 전시체제하에 있다.둘째,동원조직의 간편성이다.북한의 정

치체제는 모든 군사 및 행정조직이 철저한 당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원집행에 있어서도 군과 행정기관,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결여로 인한

차질이 있을 수 없고 당의 지시,명령이 그대로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갖는

체제이므로 동원조직이 간단할 수밖에 없다.

제 5절 각 국의 병력동원제도 분석

외국의 병력동원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미국과 스위스를 비롯하여 군사적 상황과 지정학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

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그리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제도

를 고찰하였다.그 결과 각 국은 자국의 안보현실과 군사적,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정치체계,경제력,인구 그리고 병력의 질적․양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 3-15]와 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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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각국의 병력동원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스위스 이스라엘 북 한 한 국

동원유형 및

우선순위

① 긴급예비군

② 대기예비군

① 정예군

② 보충군

③ 후비군

① 제1예비역

② 제2예비역

③ 민방위대

① 교도대

② 붉은청년근위대

③ 노농적위군

① 동원예비군

② 향토예비군

동원구분
부대단위

개별

거주기 관할

예비군부대

공격예비군

지역방어예비군

부대단위

거주지 관할

학교단위

집단

부대단위

개별

동원부대 지정
거주지 관할

예비군부대

거주지 관할

예비군부대

거주지 관할

예비군부대

거주지 및 소속

기관별

군부대별

배정지역내자원

동원보직 반영구 고정 영구 고정
군 인사관리와

동일
영구 고정

신상이동자

대체지정

동원예비군의

동원준비태세

선발동원

예비군은 항시

동원태세 유지

병역수첩교부

개인장구 및

화기 지급

완전 준비태세

유지군복무자에

준하여 관리

완전 즉각

동원태세 유지

(완전전시체제)

긴급단계예비군

에게소집통지서

교부

동원방법 공고,게시 공고,게시
공개 :공고

비밀 :개별통지
공고

개별통지

공고,게시

동원주관

(협조)
소속군 및

예비군 부대

지방병무청

(예비군부대)
군부대 군사동원국

지방병무청

(수임군부대)

*출처:김현우(2008:80).

1.정신동원의 강조

동원은 국가가 국가비상사태시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정해진 법에 의해 활용,국가안보를 확보하는 행위이다.따라

서 국가가 개인 및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제한 내지 침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그러나 개인 및 기업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동원응소율이 낮고,동원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국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

원에 응하는 마음가짐이 확고하다.특히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국가의 생존

이 곧 자신의 생존이라는 안보의식이 국가형성과정 초기부터 투철하게 각

인되어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고,동원전력이 군사력의 주 전력으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미국도 독립전쟁시의 전통적인 애국정신이 국가동원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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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기둥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차원에서 동원으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가의 신뢰성을 확고

하게 보임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동원을 강조하고 있다.

2.동원범주의 확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원제도 발전 초기에는 외침에 대한 군사적 방위에

중점을 두고 군소요 위주로 동원태세를 발전시켰으나 지금은 관의 수요와

민의 소요도 함께 고려하여 동원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테러리즘을 비롯한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비군사적 방위를 위한

동원이 중요시 되고 있다.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 전통적인 군사방위의 동

원기능과 민방위기능이 통합되어 지휘의 일원화를 추구하거나 양자간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전시가 아닌 비상시

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된 연방비상관리처가 9.11테러사태 이후 국토안

전부에 흡수,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동원예비

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해외원정 전쟁을 모두 지원,담당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확대되었다.

3.신속한 동원보장

각 국은 공통적으로 평시에는 소수 자원으로 동원기구를 운영하다가 전

시 등의 조짐이 있게 되면 평시 운영자원의 몇 배가 되는 자원을 매우 신

속하게 동원하는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차원

에서 동원계획을 사전에 수립 해 놓고 평시에 이의 실효성을 훈련으로 보

완하고 있다.모체부대를 사전에 편성하여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동원,전

투에 참여하도록 조직화 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축제도도 신속한 동원을 뒷받침하고 있다.스위스는 화기를 포함

한 개인 장구류를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으며,이스라엘은 점진적 개선방

식으로 군수물자를 100% 확보하여 저장하고 있다.이와 같이 각 국은 신

속한 동원태세를 위해 자원획득을 위한 준비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임무

고지 중심의 계획보다 동원의 실질적인 실현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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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원의 형평성 및 보상 보장

동원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다.스위스는 동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서 병력동원 미참자는 병역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동원보상을 충분

히 하도록 제반 시책을 발전시켜 왔다.동원보상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명

시하여 보상하는 국가보장형과 특별급여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인 국가보장형 보상은 예비군이 동원될 때 원 소속 직장에서

의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이스라엘이나 스

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보험제는 현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급여재원은 직장 재직 간 평소 일정금액을 국립보험회사에 불입하여

조성된다.

둘째 유형은 특별급여형이다.스위스는 특별부가급 성격으로 일당과 가

족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특별급여형은 동원된 예비군이 군인급여법에

의해 신분,계급별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다.정액의 월 급여는 없으며

동원된 일수만큼 전역 당시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다.이외에도 동원기간

중 숙식 및 의복 제공,의료지원 및 교통비를 지급(철도 이용시 무료 승

차)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국은 자국의 안보상황 및 여건에 부합되는

독특한 동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이스라엘은 귀가 현역개념을 적용하여

부분동원,비밀동원 등의 제도를 운용중이다.스위스는 가정비축,업체비

축,정부비축 등 단계별 비축제도와 동시동원 제도를 발전시켰다.특히,

공통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던 교훈은 정신동원의 강조와 동원범주의 확

대 그리고 신속한 동원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동원의 형평성 및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병력동원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그리고 외국의 동원제도를 근거로 하여,한국의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발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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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전장환경은 전투종심이 매우 짧아 북한의 전쟁대비를 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이 제한된다.또한,수도권이 전선에 근접해 있으며 전

시 동원되는 자원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이들 자원은 대부분 긴급

단계(M일～M+6일)에 동원토록 계획되어 있어 총동원시 개전초기의 동원

집행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이러한 자원이 전시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고 해당 전투력의 일원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자원

유동과 지원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것을 집행하는 체계는 매우 중

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병력동원제도에는 많은 부분

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나타났다.먼저 국가동원의 총괄기구가 미약하고

동원집행능력이 미흡하다.병력동원집행의 주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조

직이 미약하고,동원지정도 정보기술 및 교통체계의 발전에 부합되게 개선

할 필요가 있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원병력수송이다.이와 같은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원병력의 집결지,수송능력,인도인접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실효성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또한 지정된 동원병력에

대한 평시 관리체계,동원훈련 방법,병력동원 관련 법령,동원 전․후 보

상체계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 1절 병력동원기구 및 기능

1.국가동원 총괄기구의 미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외국의 동원 총괄기구는 최고수준의

정책 결정기구에 편성하여,국가 동원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켜 줌으로써

전․평시 동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사시 실효성이 보장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동원총괄기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국가비상

대비계획을 총괄,조정 및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재난안전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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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까지나 국무총리를 자문,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분야별 다원화 되어

있는 중앙행정부서의 집행기구를 직접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

한과 기능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재난안전실의 권한 미약은 중앙행정부서의 분야별 동원계획 수립과 집

행에 많은 역기능을 가져온다.예를 들면 현재 기술인력은 행안부에서,병

력동원과 전시근로소집 대상은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또한 차량 동시동원

대상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같은 예비군

에게 기술인력 또는 병력동원 대상 등으로 중복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그 중복여부의 확인도 매우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개인정보보

호 차원에서 부처간 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공유가 쉽지 않기 때

문이다.위의 예는 하나의 작은 사항에 불과하고 실제 각 정부부처에서 계

획하고 집행하는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에는 더 많은 문제점과 제한사항

이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2.동원집행 체계의 미약

동원에 있어 총괄기구의 권한미흡 못지 않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실질적인 집행체제가 미약하다는 것이다.국민들이 동원에 대한 무관심 및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중의 하나는 소요중심의 동원계획을 검증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것이다.병력동원측면에서 보면 13개 지방병무청

중심의 동원체제는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별 소요 충족과 원활한 동원병력

수송이 제한된다.즉,지역별 자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강

원도 지역으로 수만의 병력이 지정될 수 밖에 없고 전시 이동 할 수 밖에

없는데,지역단위 동원병력의 관리체제는 정예자원의 지정과 훈련,수송체

계에 한계점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13여개의 지방병무청에서 4천여개의

소집부대에 동원병력을 인도․인접한다는 계획자체가 너무 방대하며 평시

실시하는 충무훈련에서의 실 데이터도 신뢰도가 낮다.

물자동원 측면에서도 동원소요판단의 실효성이 낮다.각 군에서 시작되

는 소요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동원소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시 군수소요판단에 대한 신뢰성 결여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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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동원집행기구의 분산 및 다층화로 소요와 관리의 연동체계 기능이

미약하고,병력과 물자의 별도 집행으로 동원의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읍․면․동 병무담당 조직의 폐지 등은

동원집행 하부구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문제

점은 군 내부 조직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40)

3.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소홀

1999년 읍․면․동의 병무조직과 2002년 시․군․구의 병무조직이 폐지

된 후 지방병무청에서 병무업무를 전담하면서 전시 시․군․구의 병력동

원지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전시가 되면 지방병무청은 시․군․구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41)

지자체의 전시지원업무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와 교부결과의 통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병력동원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

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등이다.그러나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방자치제는 지역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

사회 발전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국가안보 및 국방에 대한 업무는 군의

고유업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는 매우 무관심한 경향

이 있다.

아래의 [표 4-1]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조직운영을 살펴

보면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부서에 분산하여 비상대비업무

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비상대비업무에 1개팀(4～7명)의 소

수인원으로 편성하여 업무수행이 제한된다.

40)정원영외 5인(2005),『예비전력,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택』,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p.65-67.

41)병역법제83조3항(전시특례조항),충무3700집행계획(행정안전부)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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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광역자치단체 비상대비업무 조직운영

구분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서울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대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
전남

정책기획관실

(직할)

인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
경북

안전정책과

(행정지원국)
강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

경기
비상기획담당관

(기획행정실)
부산

재난안전담당관

(건설방재관실)
제주

재난방재과

(소방안전본부)

대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팀)
경남

열린행정과

(행정지원국)
울산

민방위재난관리과

(교통건설국)

충남
재난민방위과

(소방안전본부)
광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
- -

충북
총무과

(행정국)
전북

소방행정과

(소방안전본부)
- -

*출처:국방부(2011:12),『예비전력발전세미나 발표자료』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업무는 아래 [표 4-2]와 같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4-2]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업무 조직운영

구 분 담당부서 인원 구 분 담당부서 인원

인천 중구 총무과 1 봉화군 총무과 1

옹진군 총무과 1 춘천시
건설방재과

(건설도시국)
2

포항시
재난관리과

(건설도시국)
1 목포시

건설재난 관리과

(도시건설국)
2

영천시
재난치수과

(지역개발국)
1 무안군 재난관리과 1

*출처:국방부(2011:13),『예비전력발전세미나 발표자료』

지자체의 비상대비업무는 대부분 민방위 업무와 재난관리업무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충무계획 등 동원자원관리에 대한 임무수행능력은 취약

하다.2011년 충무훈련 시 국방부에서 실시한 지방병무청 관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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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살펴보면 4개의 지방병무청(인천․경기,경기 북부,강원,강원영동)

에서 모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는 시․군․구별 병력동원지원 소관부서의 불명확과 담

당 실무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이었다.따라서 전시에 대

비하여 지자체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획기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2절 병력동원지정 및 관리

매년 X-1년 5월 각 소집부대는 동원소요를 판단하여 각 군으로 소요를

제기하고,각 군은 전년도 6월 말까지 소집부대별 동원소요를 충원하기 위

하여 동원지역을 배정한다.지역배정이 완료되면 각 군은 국방부 승인을

거쳐 동원소요를 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하며,지방병무청은 소집부대별 배정

지역과 특기별 지정범위를 통제하여 전년도 11월에 동원지정을 완료한다.

이와 같은 병력동원지정절차는 다음의〈그림 4-1〉과 같다.

〈그림 4-1〉병력동원지정절차

동원소요 판단

(X-1년 5월)

(각 군 본부)

①지역배정

(X-1년 6월)

(각 군 본부)

동원소요종합

(X-1년 9월)

(국방부)

②동원지정

(X-1년 11월)

(지방병무청) (각 군,병무청)

통지서 교부

(X-1년 12월)

*출처:연구자 구성안

우리나라의 병력동원지정제도는 동원예비군제도가 시작된 이래 40여 년

동안 동원예비군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즉,현역 시 어느 부대에서 어떤 특기를 가지고 복무를 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소집부대에 할당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집부대에 지정하였다.

이는 동원속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즉,동원령이 선포되면 지

정된 동원예비군을 행정구역별 집결지에 모아서 동원차량에 탑승시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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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군부대에 입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았던 것이다.그러나 최근

의 동원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행정구역단위 동원지정제도의 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

1.동원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간선망과 고속철도 건

설 그리고 일반철도 복선화로 교통체계가 매우 발달되었다.즉 전국이 네

트워크 형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예비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어도

90분 이내에 국가 기간 교통망에 도달 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대부분의

동원예비군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 곳에 위치해 있어도 지정된 군

부대의 응소기준시간에 맞춰 입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2)즉,도로

망이나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과거와는 다른 동원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국방부는 동원소요 제기․동원지정․동원훈련 소집 등 모든 병력

동원관련 업무를 전산화시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2008년까지 구축 완료하

여 전력화 하였다.이는 국방동원정보체계와 병무청의 병무행정전산망이

연동함으로써 실시간 동원자원을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예비군

은 전역부대관리코드(UCMS)를 기초로 하여 예비군의 편입부터 종료시까

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국방동원정보체계 단계별 전력화

1 단 계
(예비군분야)

2 단 계
(병력동원분야)

3 단 계
(물자동원분야)

4 단 계
(동원 모의모델,
체계 고도화)

ㆍ‘04.11∼’06.5 ㆍ‘06.12∼’08.7 ㆍ‘09.11∼’10.12 ㆍ‘12∼’14(예정)

*출처:연구자 구성안

따라서 정보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수작업으로 동원병력을 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출력하며 신상변동자를 대체지정하던 시대와는 엄청난 행정

42)2012년 1월부로 동원응소기준이 일수제로 변경되었으며,그 기준에 의하면 가장 긴급한 부대의 응

소기준시간도 동원령 발령이후 약 20H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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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동원병력에 대한 수송체계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

존의 동원속도 보장을 중점으로 하던 동원지정제도를 동원속도의 보장과

함께 동원 초기 전투력의 발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지방병무청별 동원지정 및 관리의 한계

병력동원집행은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13개 지방병무청으로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동원지정 및

유사시 동원집행 등의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표 4-3]지방병무청별 관할지역

지방
병무청

서울청 인천․경기청 경기북부청 강원청 강원영동청 광주․전남청

관 할 서울25개구
인천,한강이남
경기도

한강이북경기

8개시․군

강원내륙

12개시․군

강원동해안

5개시․군

광주광역시,

전남지역

전북청 대전․충남청 충북청 경남청 부산청 대구․경북청 제주청

전북
지역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충북지역 경남지역
부산․울산
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북지역

제주지역

*출처:연구자 구성안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는 병력동원소집 관련 업무를 살펴보

면 아래 [표 4-4]와 같다.병무청은 병력동원집행에 관한 주요 방침을 설

정하고 지방병무청은 군에서 제기한 동원소요에 대하여 동원지정,소집통

지서 교부,집결지에 도착한 동원병력의 수송책임 등 실질적인 병력동원집

행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평시 동원병력의 지정과 관

리에서의 효율성 문제이다.즉 현재와 같이 13개 행정구역 단위로 지방병

무청을 설치하여 병력동원지정 및 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3개의 행정구역단위로 동원자원을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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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은 관할청내의 관리 용이성과 동원병력의 신속한 수송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관할청 내로 대부분의 병력동원 지정을 제한함으로서 자

원이 부족한 관할청에서는 정예자원의 지정률이 매우 저조하며,동원예비

군이 관할청 외로 이사 등을 할 때 마다 대체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소집

부대가 자주 바뀌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수

단 및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 곳에 있든 동원속도가 보장되고 전산

으로 예비군의 자원관리가 가능한 동원환경에 부합되게 수개의 지방병무

청을 통합하여 권역단위로 동원자원을 관리하고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4-4]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소집 관련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병무청

∙전시,사변 또는 긴급사태에 대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음(병역법 제46조 2항)

∙병력동원소집계획서 작성,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9월15일까지)

∙병력동원소집의 입영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군 총장과 협의 결정

지 방

병무청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해 입영부대별로 지정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 실시

-예하 및 관계기관에 동원령 하달 -신문 및 방송기관에 의한 공포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병력동원 수송수단 확보

-병력집결 및 점검 -동원병력 수송 및 인도․인접

∙병력동원 소집계획서 작성,병무청장에게 보고(11월 30일까지)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전시)

∙신체부적격자로 귀향한 자에 대한 병적부 및 동원대상자 명부 정리

*출처:연구자 구성안

3.적소지정율 및 부대고정률의 저조

앞에서 언급했던 지역배정이란 소집부대의 동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행정구역단위로 동원지정지역을 할당하는 것으로 정예자원 지정,동

원속도 유지 등 병력동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지역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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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소집부대의 임무,소집부대와 자원 소재지간의 거리 및 수송로,행

정구역별 자원분포와 동원소요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배정지역 조정절차는 소집부대가 동원지정 분석결과 적소율이 저조시

수임군부대에 배정지역 조정을 요구하면,수임군부대는 지방병무청으로부

터 가용자원 현황을 획득하여 인접지역과 비교,자체조정 가능 및 불가능

을 구분한다.자체조정이 불가능시는 각 군 본부 및 국방부까지 보고하여

매년 X-1년 6월까지 조정한다.

동원지정방법에는 부대단위,집단,개별동원지정이 있는데 부대단위(건제

유지)지정은 동원속도 및 초기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1개 읍․면․동

자원으로 소집부대 소요에 맞게 건제단위로 배정하는 것이며,집단(보충)

지정은 동원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특기에 관계없이 동원소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소집부대별로 배정하는 방법이다.개별동원지정은 소

집부대의 특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국,지방병무청 관할구역 또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특정 행정구역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4-5]4단계 통제특기 지정범위

구 분 전 국 시∙도 인접 시∙군∙구 시∙군∙구

210개 62개 73개 47개 28개

종 류
• k-9자주포

조종수 등

• k-1전차

승무원 등
• M60기관총 등

• 81mm

박격포 등

지 정
범 위

지방청 중심,
4개의 지방청
까지 확산

배정지역의
지방청 내

배정 시∙군∙구
중심 2~4개 까지
확산

배정지역

시∙군∙구 내

*출처:박종삼(2009:61)(연구자 재구성)

동원지정 시 지방병무청은 소집부대의 지역배정과 동원예비군의 통제특

기43)를 우선 고려한다.육군은 위의 [표 4-5]와 같이 전국,시․도,인접

시․군․구,시․군․구 특기 등 4개의 특기군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

43)통제특기란 특기별 자원수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동원지정의 확산범위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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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를 들면,시․군․구 통제특기는 81mm 박격포 등 28개 주특기를 말

하며 동원지정 범위를 배정지역 시․군․구 이내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동원지정제도는 소집부대별로 행정구역을 할당하고

특기별로 지정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부대에서 필요한 적소 자원 충족률44)

이 낮다.또한 예비군이 타 지역으로 이주 시 지방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

원지정을 해제하고 타 병력으로 대체지정 함으로써 매년 소집부대별로 약

60% 수준의 병력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6]동원자원 변동률 (%)

‘10년

변동률

최초

동원지정

소집부대 변동 부대

고정계 연초 대체지정

100% 60% 20% 40% 40%

*출처:조규호(2011:21).

4.동원지정제도 시험적용 /외국 사례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와 유사한 방

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한 사례가 있다.지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시험했던『부대관리 동원제도』가 그 첫 번째 시

도다.『부대관리 동원제도』란 동원예비군을 현역에서 근무했던 부대로 지

정하는 것으로 3년간에 걸친 시험결과는 실패하였다.그 이유는 전국자원

을 동일하게 지정하여 동원속도를 보장 할 수 없었고 동원훈련에 참가하

지 않은 자원을 관리하는데 과도한 행정소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두

번째 시험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적용했던『모‧자 동원제도』이다.『모

‧자 동원제도』는 상비사단을 母부대로 하고 전시 임무가 유사한 동원사

단을 子부대로 하여 母부대에서 전역하는 자원을 子부대로 동원지정하는

제도이다.이 두 번째 시험도 배정지역에 모부대 출신 가용자원의 부족과

개별입영 대상 부대의 행정소요 증가 등으로 실패 하였다.이후 기존의 주

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계속 적용해 오다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육군에서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험 적

44)’10년도 적소특기 지정률 :전국통제특기(63%),시‧도 통제특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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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기존 두 번의 시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를 하는 배경은

위에서 언급했던 ‘90년대 실패 사유 즉 동원속도의 보장 제한과 개별입영

자에 대한 행정소요 증가 등이 현재는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 발달로 대부

분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육군에서 최근 시험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역복무부대 출신 예비군의 주

특기 임무수행 능력은 현역 일‧이병 수준보다 우수하며,별도의 동화기간

없이도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45)그러나 시험부대의

대상자원을 배정지역 내로 한정하여 현역부대 복무자 지정률이 평균 20%

내외였으며,그 결과 만족스런 시험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4차례의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예비군 제도는 우리

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이스라엘은 현역부대와 예비군 부대가 연계

되어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한번 동원 지정된

부대는 예비군 임무가 종료 시까지 10～20년간 바뀌지 않는다.따라서 군

생활 동안 맺은 인간관계는 그대로 사회생활로 연계되며 매년 1주일 정도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옛 전우와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아래의〈그림

4-3〉를 보면 이스라엘의 현역과 예비군 전환체계를 알 수 있다.

〈그림 4-3〉이스라엘의 현역 ⇔ 예비군 전환체계

정규사단 A 대대

예비군 사단
(A 대대) 지역 사단

(A 대대)

예비군 사단
(A 대대)

X년 2월 X년 8월 X+1년 2월

지역 사단
(A 대대)

X년 11월

*출처:조규호(2011:21).

즉,정규사단 A대대에서 현역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인원은 예비군사

단(한국의 동원사단)A대대 또는 지역사단(한국의 향토사단)A대대에 고

45)2010년도 시험적용부대의 설문결과를 보면 찬성(44%),반대(38%),무응답(18%)를 보였으며,찬성의

이유는 전우와의 만남,작계임무 및 지형의 숙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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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동원지정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 육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RIM46)(동원부대편성)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IM제도란 현역 14～17개월 복무 후 전역하는 사병 및 간부

일부를 전역하기 이전의 편성 그대로 동원부대로 전환하고,부족한 간부는

현역․예비역 장교나 장기휴가 선임 부사관을 개별 지정하여 동원부대를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母부대(현역부대)와 子부

대(동원부대)간 편성 및 장비가 같고,동원보직은 현역복무 시 직책과 임

무를 부여하며,자부대 복무기간 중 훈련임무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

어야 한다.또한 동원저장소 운용과 같은 신속한 장비분배 체제가 확립되

어야 하며,부대편성에 따른 거주지 이전절차 규제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동원 시 개인 및 부대 전시임무가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

모부대의 예하 구성부대 요원은 현역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원이 편성

그대로 건제를 유지하여 자부대로 전환됨과 동시에 자부대 중 동원부대의

복무기간(14～16개월)을 마친 1개의 예하부대 인원은 동원지정에서 해제되

어 전원 개별동원예비군47)으로 전환된다.모부대에서 주기적으로 소대 또

는 중대규모의 부대를 자부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부대의 예하부대는 신

병에 의해 부대단위로 보충된다.모부대에서 자부대로 병력이 전환될 때

일부 간부요원은 잔류하여 모부대에 새로 입대하는 인원에 대한 훈련을

담담한다.자부대에 보직된 간부는 불시 훈련이나 유사시 동원에 대비해서

평시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

〈그림 4-4〉네덜란드의 RIM(동원부대편성)제도

母(현역)부대 子(동원)부대 개별동원예비군

(14～17개월) (14～16개월) (～35세)

*출처:김현우(2009:65).(연구자 재구성)

46)“RIM”이란 네덜란드어로 “RechtstreeksInstromendinMobilisatieEenheden"이고,영역을 하면 “Direct

StreeminMobilizationUnit"이다.

47)네덜란드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병의 경우 35세까지이며,조직편성 면에서 동원부대와 개별예비군

으로 구분된다.동원부대는 현역복무(14～17개월)를 필한자원으로,개별예비군은 동원부대의 의무복

무(14～16개월)를 필한 자원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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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RIM(동원부대편성)제도는 현역 군부대와 동원부대가 모자

관계 하에 일정한 순기에 따라 현역편성부대가 동원부대로 전환되며,부대

단위(중대 및 소대)의 건제를 유지한 상태로 동원을 지정할 수 있고,특기

에 의해 적절한 보직으로 유사시 추가적인 교육 없이 즉각 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으며,예비군으로서 동원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짧아 생

계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유사시 긴급소요 병력을 24시간 내 부대단위

로 동원이 가능하며,제한된 시설과 예산으로 최대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5.동원지정예비군 관리의 소홀

소집부대별 지정된 동원예비군에 대한 평시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매년

년초에 지방병무청에서 동원예비군을 지정하면 해당 부대에서는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를 매월 말 기준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 에서 출력,확인 후 최

신화하여 관리한다.또한,월 1회 대체지정자 명부를 출력하여 동원보직부여,지

휘서신 발송,지정결과 분석,완편명부 보완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그리고 매년 2

박3일의 동원훈련을 함으로써 유사시 동원에 대비한다.그러나 현역과 동

원예비군의 실질적인 유대관계는 미흡하며 형식적이고 단편적이다.동원예

비군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역 前에는 현역부대의 관심 저조로 ‘전역 전 장병교육’에 예비군

분야 교육이 미흡하다.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와 무관하게 동원지정함으로

써 현역은 ‘전역하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다.따라서,전역시

장병들이 작성하는병적기록표상의 ‘E-mail주소 및 수신 동의율’48)획득

율도 30%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둘째,동원지정 後 소집부대별 발송하는 지휘서신이 천편 일률적이다.

즉,간부나 병,주특기 등 구분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발송되고 있으며.동원

예비군의 수신율로 30% 이내의 수준이다.특히,연중 지속적인 접촉이

유지되지 않아 부대행사나 신교리,신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전파가 되고 있

48)전역 시 작성하는 E-mail주소는 전역 후 병무청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 활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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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현역간부와 예비역 간부 간 그리고 중대장 및 소대장,소대장

및 분대장간의 유대관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동원훈련 間간 ‘현역과 예비역이 소통하는 훈련여건이 부족하다.

즉,현역 통제위주의 훈련 진행으로 흥미가 저조하며 대부분 낯선 인원들

과 통제된 내무생활을 하다보니 전우애를 느낄 수가 없다.

제 3절 전시 병력동원집행 및 수송체계

1.병력동원집행능력 제한

병력동원집행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능력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병무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전시에 대비한

능력발휘에 다소 제한이 있다고 보여 진다.

전시 병무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대면교부49),

동원병력 수송,집결 및 점검,귀향자 처리,입영독려,동원기피자의 색출

등으로 업무의 양이 과중되어 현 조직상의 임무수행에 제한을 주고 있다.

병력동원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병력동원집행관의 통제능력도 현실

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그 이유는 집행관의 신분이 민간인이고

또한 비무장으로 되어 있어 우발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되며,특히 집

행관으로 편성된 인력도 여성이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집행관 부족에 대비하여 수임군부대별로 예

비군으로 편성된 ‘병력동원지원부대’를 창설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에 M+7

일간 파견 명령하여 동원병력소집과 집결지 통제,수송 등 해당 지방병무

청 병력동원집행관의 보조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그 임무수행능력

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관점도 있다.왜냐하면 병력동원지원부대는 지휘통

제가 갖추어진 정식 부대도 아니며 따라서 비무장상태로 민간인인 병무청

49)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현재 긴급3단계 및 정상4단계(M+30일)까지는 동원지정자에세 사전에 교부

되어 있다.여기서 대면교부라 함은 사전에 소집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은 인원,즉 정상5단계 이후

지정자와 대량인원손실 및 동원응소율이 저조한 부대에 긴급동원절차에 의거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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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통제를 받으며 같은 신분의 예비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점이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개전초기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원집행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공권력 발휘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7]평시 지방병무청 병력동원집행반 현황

관 할 청 계 직 원(남/여) 공익요원 전담의사

계 1,656 1,350 735/615 216 90

서 울 청 423 346 189/157 57 20

경 인 청 295 243 142/101 32 20
경기북부청 110 92 55/27 18 -

강 원 청 62 55 26/29 7 -
강원영동청 28 28 20/8 0 -

부 산 청 132 100 45/55 22 10

대구경북청 123 98 45/53 15 10
광주전남청 116 96 50/46 10 10

대전충남청 117 92 47/45 15 10
충 북 청 69 57 39/18 12 -

전 북 청 69 63 36/27 6 -
경 남 청 96 68 32/36 18 10

제 주 청 16 12 9/3 4 -

*출처:국방부(2010:6),『동원관계관 워크숍 병무청 발표자료』.

특히 전쟁초기 부대 증․창설을 위한 병력동원 소요에 대비하여 긴급단

계 수도권 지역의 동원이 아래의 [표 4-8]과 같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에 공황이 발생시 병력동원지원에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표 4-8]수도권 병력동원소요 대비 긴급단계 지정율

구 분
긴급단계(1주일) 정상4단계

(M+7～30일)계 1단계(2일) 2단계(2일) 3단계(3일)

병력(비율) 85% 52% 21% 12% 15%

*출처:연구자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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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체계의 이원화

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이 담당하며,지방병무청 병력동원

집행관이 편성되어 수송을 통제한다.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

리한 지역은 가급적 도보 또는 개별입영하고 같은 행정구역 즉,자도 내라

하더라도 원거리 및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자원과 타 시․도 자원을

동원시에는 자원관할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집단수송을 한다.이에 사용

되는 차량은 지방병무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확보하며 동일부대

소요의 군동원 차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용한다.아래 [표 4-9]를 보면

동원병력의 약 50%수준이 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수송 대상이며,약

65%수준이 동원령 선포 1주일 이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11년 동원병력 이동 및 단계별 수송현황

구분

이동방법 단계별 집단수송

개별이동 집단

수송

긴급단계(1주) 지속단계(3주)

근거리 원거리 1단계(2일) 2단계(2일) 3단계(3일) 4단계(21일)

비율 40% 10.7% 49.3% 36% 15% 14% 35%

*출처:연구자 구성안

따라서 동원자원 수송계획의 실효성과 지방병무청 책임의 동원병력 수

송에 대한 비효율성이 지적된다.이러한 동원병력의 수송 문제는 자원소재

지와 소집부대 간 직접 수송체계로 인한 집단수송 소요가 과다하다는 점

에서 비롯된다.현 동원계획상 전쟁초기 1주일 이내에 동원병력의 85%이

상이 입영되어야 하며,그의 절반이 버스 등 집단수송으로 이루어진다.

또한,동원자원소재지와 입영할 부대가 20km 이상 원거리가 되면서도

개별적으로 동원지정 된 인원(10.7% 수준)에 대한 수송대책이 미흡하다.

특수한 부대(정보사,특전사 등)에 근무했던 현역인원이나 희소 주특기

(조종사,정비사 등)인원 등은 지역배정 없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송대책이 없어 전시 초기 교통 혼잡 등의

상황을 고려 시 개별입영에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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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와의 병력

동원지원관계가 미약하다.전시가 되면 지방병무청은 시․군․구와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소집통지서 교부문제,입영독려 및 기피

자 색출활동의 지원,각종 통제소 운용,수송차량,급식,수용시설 등의 지

원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현재 병역법 제83조에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 등 전시 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요구를 받을 시에는 우선

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실제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

군․구내의 담당부서나 담당자는 평시에 미편성 되어 있어 병무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지방병무청과 지방 행정기관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단절

되어 있고 병력동원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책임인 동원병력수송과 군부대에서 책임지는 동원병력호송

의 이원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실제로 수송을 담당하는 병무

청은 수송차량과 인원을 최초 집결지에서 도착한 동원병력을 소집부대로

수송하게 되는데 이때 수송을 담당하는 병력동원집행관은 통제수단이 미

비하여 수송 간 내부병력의 소요사태 발생 시 대처방법이 제한된다.실제

로 안정한 수송과 신속성,통제측면에서 보면 군 통제 하 수송이 오히려

유리하고 수송 및 호송간의 상호통제 및 연락유지가 제한되는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 4절 동원예비군 교육훈련

동원예비군 훈련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복무연차를 고려하여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숙달과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그러므로 동원지정자에 대한 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부과

실태,부대 유형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성과 달성 방

법,동원훈련 여건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 미래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와 연

계하여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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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시간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훈련대상자는 긴급단계 및 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차,병은 예비군

복무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또한,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훈련시

간은 병역법 제49조에 의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나,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 지시에 의거 아래의 [표 4-10]과 같이 신분 및 연차에 따

라 실시하며,동원훈련 불참자는 재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동미참훈련

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표 4-10]동원소집대상자의 훈련시간

구 분 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전역자(간부/병) 160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4 12 124

공군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5~6
년차

동원지정자 160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160 8 12 140

7～8년차 160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8년차 160 160

*출처:국방부(2011:3),『예비군교육훈련지시』.

이와 같은 동원훈련 대상자의 선정 및 시간적용은 복무구분(1～4년차 :

동원예비군,5～8년차:향방예비군)과 편성임무(동원지정시:동원예비군,

동원미지정시:향방예비군)가 불일치하여 동원훈련,동미참훈련,향방기본

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등 훈련체계가 복잡하다.즉,동원지정 예비

군 중 동원훈련 불참자(15%)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고,5,6년차 예비군

(1%)은 소집점검으로 대체하며,M+7일까지 동원지정된 손실보충 예비군

(28%)은 동미참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체 대상인원 중 44%는 동원훈련을

미실시함에 따라 전․평시 편성임무에 부합된 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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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 1회 실시하는 동원훈련 2박3일 중 작계시행훈련은 1일에 불

과하고 부대고정률과 주특기 충족률이 저조하여 단기간으로는 직책수행능

력 수달이 제한된다.

2.동원훈련 방법

동원훈련은 부대전술훈련 주기와 동원훈련 일정을 통합하여 전시계획과

동일하게 실시한다.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훈련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

로 인도․인접장소까지 수송 및 호송,인도․인접,물자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개인훈련과 직

책수행훈련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 현역전환요원을 통합하여 전시 완편개

념으로 작계지역 및 유사지형에서 실시한다.동원훈련 과제는 사격과 안보

교육은 국방부 통제과제이며 전 과정을 작계지역에 전개하여 훈련하는 부

대는 안보교육을 지휘관 정신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직책수행훈련과 작

계시행훈련등의 과제는 훈련부대 위임과제를 부대여건에 따라 실습위주훈

련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동원훈련 방법은 현역 주도하의 지휘통제에서 탈피하고 동원

예비군 스스로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훈련성과 달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율참여형 동원훈련50)시행으로 훈련 참여도가 향상되는 성

과는 있었으나,동원예비군 간부가 주도하는 훈련체제로 동원간부의 훈련

입소 부담이 증가되어 훈련참석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고 여기에 병 출신 예비군의 자율적 참여 방안을 보완하여 한 단계 격

상된 훈련체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병부대는 동원훈련 간 포병사격장에서 전술적 전개훈련 및 실

사격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향토 및 동원사단의 일부 포병부대는 포병

사격장으로 전개하지 않고 표준 동원훈련장 및 주둔지에서 훈련을 실시하

고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부대훈련과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동

원사단의 쌍용훈련의 경우도 보병 및 포병위주의 일반 동원훈련과 유사한

훈련 진행으로 실전적 작계시행훈련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50)과거 현역에 의한 통제위주의 훈련에서 탈피,동원간부에 의한 지휘 및 통제 등 예비군이 주인의

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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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편제장비 상이 현황

구 분 신 형 장 비 구 형 장 비

포 병 K-55,K-9자주포 105,155mm견인포

통 신 GRC-512/RLI(중계방송장비) 구형 VHF

기 갑 K1 M48

방 공 오리콘,비호 발칸

*출처:박종삼(2009:68).

또한,임의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일부는 위의 [표 4-11]과 같이

전후방 근무지역에 따라 현역 복무시 숙달한 주특기 장비와 상이한 경우

장비 조작능력이 미흡하고,현역과 동원예비군 간의 부대동화 지연으로

Team Work발휘가 제한된다.이러한 동원예비군의 전시 직책별 임무수행

능력의 미흡한 결과는 M일 동원 후 M+1～M+3일에 FEBA "B"전투준비

및 작전투입으로 전시교육과 부대동화 시간부족으로 전투력 발휘가 제한

되고 초기 대량손실이 예상된다.

3.동원훈련 여건

동원훈련 소집 시 수송지원에 치중하여 집단수송 지원을 위한 부대별

훈련입영요일 및 입소시간을 통제하며,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요일 및 입

소시간은 아래의 [표 4-12]와 같다.지연입소 허용시간은 입영기준시간 1

시간 이내이다.

[표 4-12]동원훈련 입영요일 및 기준시간

구 분 입 영 요 일
입 소 시 간

퇴소시간
입 영 기 준 입 소 허 용

육 군
∙3군 :월요일

∙1군,2작사,수방사
:화요일

자도 09:00 10:00 17:00

타도 10:00 11:00 〃

해 군
월요일

13:00(제방사 09:00) 14:00(10:00) 〃

공 군 13:00 14:00 〃

*출처:병무청(2011:12),『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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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보상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충무훈련,재입영훈련 포함)

가 동원훈련 입소 및 퇴소시 소요거리 즉,거주지 읍면동 소재지에서 입영

부대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를 산출한다.병무청에서 입소관

련 세부지급기준은 다음의 [표 4-13]와 같다.동원훈련 입소자에 대한 교

통비는 60km까지는 기본(평균)교통비를 지급하고 61km 이상은 거리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특히 병무청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집단수송자

는 시내교통비(2,500원)만 지급한다.

식비는 거리,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며 숙박비는 거리 교통편을 감안하여

개별 입영대상자중 401km 이상으로 출발지역에서 입영부대까지 실 소요

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와 첫 교통편을 이용해도 입영기준시간 내 도착이

불가능한자에 한하여 병무청 예산으로 지급한다.또한,군부대에서는 동원

훈련 퇴소자의 교통비는 입소시 여비와 동일하게 거리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상금은 조기 퇴소자를 포함하여 전 인원에게 4,000원을 군 예산으로 지

급한다.

[표 4-13]개별입소자 예산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원)

계 교통비 식비 숙박비

24km이내 기본교통비 3,000 3,000 0 0

25～30km 평균교통비 +1식비 8,000 3,000 5,000 0

31～40km 평균교통비 +1식비 9,000 4,000 5,000 0

41～50km 평균교통비 +1식비 10,000 5,000 5,000 0

51～60km 평균교통비 +1식비 11,000 6,000 5,000 0

61～300km 교통비(km×92.55원)+1식비 별도계산 거리요금 5,000 0

301～400km 교통비(km×92.55원)+2식비 별도계산 거리요금 10,000 0

401km이상 및

당일입영 불가지역
교통비(km×92.55원)+3식비+1박 별도계산 거리요금 15,000 30,000

*출처:병무청(2011:26),『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일반)』.

이와 같이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각 군별 기준시간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으며,장거리 개별입소자는 이동시간 보장이 제한되어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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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훈련을 선호하고 있다.특히 동원훈련 참

가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실제 소요경비보다 부족하여 예비군들에게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동원 및 훈련 보류자 과다

현재 병역법 제67조에 근거한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지정과 병역법제45조

②항에 의한 긴급단계 동원보류,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1

조에 근거한 법규 및 방침보류는 전체 예비군 편성자의 23.6%를 차지하여

유사시 전투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시에 예비군훈련의 형평성 문제

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표 4-14]동원 및 훈련 보류자 현황

구 분 계 법규보류
방침보류

소계 전면 보류 일부 보류

직종개수 70 22 48 15 33

인원(만명) 71.8 9.3 62.5 6.5 56

훈련시간 - 면제 - 면제 8H

동원

여부

병력동원 - 보류 - 시행 시행

향방동원 - 보류 - 보류 일부보류

*출처:정원영 외 2인(2009:8).

특히 전투력 발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4년차 이내 예비군의

40.1%가 동원 및 훈련보류자이며 방침일부보류자로 동원훈련을 미실시하

고 향방훈련 8H으로 대체되는 대학생의 경우 약 54만여 명으로 이는 동원

전력의 정예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대학생의 경우 ‘72년도부

터 학원질서 유지 및 학습여건 보장을 고려 예비군훈련을 보류해 주고 있

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형평성 관련 개선을 권고 한 사례51)도 있듯이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51)2008년 일반예비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들의 훈련보류는 국민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민

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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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년차별 동원 및 훈련 보류자 현황 (만명)

구 분 계
동  원
예비군

(4년차 이내)

향방예비군

소계 5～6년차 7～8년차 9년차이상
(간부/지원자)

보류자 72.1 53.1 19.1 8.7 4.5 5.8

*출처:연구자 구성안

제 5절 병력동원관련 법령 및 보상

1.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여건의 지나친 엄격성

현행 헌법상의 긴급명령권의 발동요건은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서 현실적으로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헌법 제76조2항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의 요건으로 첫째,국가

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 것,둘째 국가를 보위하기 위

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셋째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전상태’란 국회가 동의한 선전포고가 있는 전

쟁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내란․사변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규전 또는

비정규전에서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된다.그리고 ‘국가

를 보위하기 위한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그리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란 국회가 개회 중 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및 폐회나 휴회 중에 비상사태

로 인하여 그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긴급명령의 발동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상사태에 처하여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

다.오늘날의 전쟁양상은 조기경보체계의 발달로 어느 정도 전쟁 발발 가

능성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행 헌법이 중대한

교전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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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시대비 법령상의 문제

가.전․평시 이원화된 법체계

현재 전시동원 연계법률은 평시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에 적용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또는 대통령 긴급명령)로 이원화되어 있어 연계

성 있는 법 적용이 미흡한 상태이다.즉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비상시를

대비한 평시준비법으로 계획수립,자원조사,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이며,동법의 사실상 목적인 국가동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또는 긴급명령)은 국가동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은 전시대기법으로 평시에 그 적용이

불가한 상태이다.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국가동원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함께 규정하지 않고 전시대기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동원을 적기

에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전시대기법인 전시자원동원

에 관한 법률(안)은 중대한 교전사태 시에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회의 통과

가 불가능할 때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국회

의 소집절차나 국회의 심의과정이 지연될 때는 전시국가동원에 막대한 지

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의 통과

혹은 대통령 긴급명령의 발동으로 발효될 때까지 징발법상의 징발을 통하

여 소요자원을 획득하여 어느 정도의 공백을 지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국가동원과 징발은 본래 전혀 다른 법체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52)징발을 통하여 현대전에 필요한 막대한 동원소요

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국가동원령 선포요건의 엄격성

현재의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에는 국가동원령 선포요건에 관하

여 직접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다만 제1조의 목적조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

52)국가동원이 국거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소요자원의 예상,계획수립,집행 등의 과정을 통해 종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징발은 국가동원으로도 충족되지 못한 일정자원을 현지에서 그

때그때 획득하는 임시방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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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현

재로는 이 구절이 국가동원령 선포요건을 간접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목적조항에 ‘국가안위에 관계되

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국가동원령 선포 조

항에서는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에 필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

통령은 동원의 이유․종류․실시지역 또는 실시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바,속전속결

의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중대한 교전상태에 이

르러서야 국가동원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훈령 248호에도 국가동원령 선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충무사

태별 주요 조치사항을 국가동원령과 관련하여 충무0종 사태에서 전시대기

법령(안)을 공포하고,국가 동원령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충무0종 사태

는 적의 전쟁도발 징후가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이 가일층 농후하고 군의

방어준비태세 데프콘-0에 준하는 상황이다.이 충무0종 사태의 상황이 과

연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가동원령 선포요건과 그 해석상 합

치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긴급명령의 헌법상 요건이 중대

한 교전상태란 국회가 동의한 전쟁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내란․사변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규전 또는 비정규전에서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의

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적의 전쟁도발 징후가 고조되어 전

쟁의 위협이 가일층 농후한 상태인 충무0종 사태는 적의 침공이 현실화되

지도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있는 상태라고도 보

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충무0종 사태에서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대통령훈령 제248호는 현재의 법령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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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시 동원병력 보상의 비효율성

우리나라의 전시 동원된 병의 보상은 2011년 기준 월 13만5천원 수준이

다.병역법 제48조에 명시된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

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다.

[표 4-16]전시 인원동원 보상관련 법령 및 처우현황

구 분 법령내용
현행법 적용시 처우

(전투근무수당 포함)

병력동원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

과 같이 한다.(병역법 제48조)

∙전투종사자는 월 봉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전투근무

수당 지급(군인보수법 제17조,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 제49조)

∙장교(소령11호봉):

626만원/월

∙부사관(중사8호봉):

350만원/월

∙병(병장):13.5만원/월

전시근로

소집

∙전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병역법 제54조①)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병역법 제54조②)

∙건설협회 공인 보통

인부 노임단가 :

72,415원/일

기술인력

∙공무원 보수규정「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에 의거

하며,계급 및 호봉은 동원된 자의 학식․자격․연간

예산․경력․종사하는 업무 및 장소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참작하여 사용기관의

장이 정함.(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건설협회 공인 화물차

운전사 노임단가 :

85,888원/일

향방동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0조)

∙건설협회 공인 보통

인부 노임단가 :

72,415원/일

*출처:연구자 구성안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여준다.첫째는 동원병력 중 결혼 또

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부대에 입대한다면 그 가족의 생계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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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원의 대상자가 동원을 기피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둘째는 병역의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기타 인원과 형평성의 문제이다.똑같이

동원령이 선포되어 군부대에 입영하는 전시근로소집,기술인력에 대한 처

우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특히,동원령 선포 이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향

방작전에 동원되는 예비군과의 처우도 상당하여 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병력동원

기구 및 기능으로부터 병력동원지정 및 관리,전시 병력동원 집행 및 수송

체계,동원예비군에 대한 훈련,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력동원에 관한 법

률과 동원 후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었다.

도출된 문제점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완해야 할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동원지정제도의 개선과 동원훈련 일정 연장 등이다.이는 국민

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항들이다.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 한다는 측면에

서는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

니라고 본다.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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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한국 병력동원제도의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병력동원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개

선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 병력동원제도

의 발전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동원총괄기구 및 집행기구를 보강해야 한다.현재의 동원총괄기구

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국무총리를 자문,보좌하는 성격으로 실질적

인 동원업무의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제한이 된다.또한,전문분야별로 분

산되어 있는 집행기구 역시 유사시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제한된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총괄기구와 국방부 산하 군 중심의 집행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실질적인 병력동원지정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40여

년 동안 현역 시 복무했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주소지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단위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동원예비군을 필요한 장

소에 가장 빠른 시간 내 동원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교통체계와 정보기술

의 발달과 연계하여 동원지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된다.

셋째,동원병력의 수송체계 개선이다.이를 위해 전방지역으로의 이동축

선을 고려하여 대단위 통합집결지를 선정하고,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된

수송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특히 군 중심의 수송 및 호송책임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실전적인 동원훈련 방법의 발전이다.이를 위해 동원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증가시키며,전투임무위주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동원

훈련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대식 훈련장을 건설하고 훈련보상금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동원 및 훈련보류자도 최소화 하여 모든 예비군이 형

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평시 이원화 되어 있는 동원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일

원화하여 제정함으로써 국가위기 시 동원의 적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동원 보상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동원된 병력이 마음 놓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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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병력동원 관련 기구 및 기능보강

1.총괄기구의 보강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동원업무는 국가안보라는 통일된 기본목

표에 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국가동원지침을 하

달하고 국가동원계획수립을 조정하며,국가동원집행을 통제 감독할 수 있

는 기능과 권한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53)특히 최근의 안보개념은 포괄안

보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평시 국가적 재난과 테러,국지전 등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비상기획관리원(가칭)으로 상향조정하여〈그림 5-1〉

에서와 같이 편성하는 것이다.

〈그림 5-1〉 비상기획관리원 편성(안)

대 통 령

국 무 회 의 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관리원

국무총리

중앙부처

지방관서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출처:조남인(2004:45).(연구자 재구성)

비상기획관리원은 안전보장회의 업무를 상설보좌 및 지원하고,동원업무

를 포함 재난대책,비상대비,안보정책,민방위 등 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총괄이 가능하며 현재 주무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동원업무의 조

53)배도갑(1999),『동원환경에 부합되는 동원체제 발전방향』,서울 :국방대학교,p.27.

-----보좌 /지원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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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제 및 감독이 용이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급 부서,기관,기업체 등의 비상대비업무 부서를

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비상기획관리원 설치에 따른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첫

째,비상기획관리원은 국가동원업무 전반에 걸쳐 계획․조정․통제의 총괄

기능을 행사하고 직접 국무총리를 보좌 및 자문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둘째,국방부의 병력동원기능과 전시근로소집,행안부의 기술인력동원,민

방위 동원기능을 통합하여 비상기획관리원으로 이관하고 병무청과 민방위

본부도 비상기획관리원 산하로 통합조직하여야 한다.셋째,물자동원에 필

요한 기구도 비상관리처의 기능에 포함하여 비상기획관리원 라인에 의해

조직되어야 한다.넷째,지방 비상기구는 지방정부의 최고수준에서 편성하

여야 하며 이 기구가 비상대비업무를 통합․집행하도록 한다.따라서 이러

한 비상관리기구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운영실이 국가비상기획관리원

내에 편성되어야 한다.54)

2.지자체 병무조직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동원업무는 중앙 행정관서의 평시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동원업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1개 분야의 동원업무 수행에 수개 부처가 관련되어 하급 행

정기관에 지시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또한,하급 행정기

관은 각 부처의 동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종합

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와 편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계통의 다원화와 하부 행정기관의 미약으로 인한 동원집행상

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능력을 갖고 있는 동원집행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예를 들면 시․도는 비상대비업무과를 편성하여 충무계획,동원

계획,민방위 담당 등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또한

시․군․구는 비상대비담당팀을 편성하여 동일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현재 재난관리 및 민방위과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관련조직을 비

상대비업무과(팀)로 통일하여 편성하고,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장기보직하여 전문

54)조남인(2005),전게논문,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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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양성하고,보직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승진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55)

3.군 중심의 동원집행체계 일원화

전시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된 동원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동원집행

의 총괄․통제 기구인 동원사령부를 창설한다.동원사령부는 평시에는 예비전력의

관리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전시에는 정상적인 동원집행으로 군사작전 지원을 보

장한다.동원사령부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을 모체로 각 군 본부의 정책기능을 제외

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작전사급 동원처,병무청의 병력동원 기능과 정부부처의

물자동원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한다.동원사령부 예하기구로 동원지원단,예비군훈

련대 및 예비전력학교를 설치하고,호송단 등을 편성한다.이와 같은 동원사령부는

병력과 물자동원의 집행 기능을 통합하여 전시 동원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그림 5-2〉 동원사령부 편성(안)

비상기획관리원

국방부 정부중앙부처

행정조직

동원사령부

군 조직

국무총리

*출처:연구자 구성안

제 2절 정예자원 동원지정 및 관리

향후 우리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현존전력은 50만여 명 수준으

로 감축되고,예비전력 규모도 현재의 300여만 명에서 230여만 명으로 감

55)국방부(2011),『예비전력발전세미나 발표자료』,서울 :국방부,pp.25～26.

-----보좌 /협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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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다.이에 따른 전시 동원소요는 군 구조 개편 시 부대수가 감소하고

부대편성의 완전성이 보장됨에 따라,예비군 규모를 감축하여도 전시 동원

소요 충족은 가능하다.그러나 현존전력의 감축은 현존전력 수준의 전문성

을 구비한 우수한 동원전력을 반석으로 했을 때만 추진이 가능하다.국방

개혁의 목표인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

해서 ‘편성의 완전성을 구비하여 즉응성 향상 및 정예화’를 이루고 ‘예비전

력의 정예화와 실질적인 동원태세의 확립’이 국방개혁의 핵심과업으로 설

정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병력동원지정제도 및 자원

관리는 개선할 사항이 내재되어 있다.교통체계 및 정보기술의 발달 등 동

원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주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답습하

고 있어,부대고정률과 적소특기율이 미흡하며,지정된 동원예비군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병력동원지정제도의 개선사항을 제

시하여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동원자원의 권역화 관리로 부대고정률 향상

현재 13개 행정구역(지방병무청)단위로 병력동원자원을 지정하고 관리하

던 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2개 권역으로 광역화 한다.

[표 5-1]동원자원의 권역화 관리

구 분 제1권역 제2권역

자 원
소재지

서울․경기․강원 지역 충청․영남․호남 지역

동 원

지 정

부 대

･전방 군단·사단,동원사단
･수도권 향토사단
･동원보충대대 (전차·포병·기보·공병)
･군(육‧국)직,해‧공군 부대 등

･2작전사 향토사단
･동원보충대대(보병)
･군(육‧국)직부대
･해‧공군 부대 등

*출처:조규호(2011:23).

수도권 및 강원지역은 제1권역으로 기타 충청․영남․호남 지역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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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으로 구분한다.제1권역은 접적지역인 1․3군 관할지역이고 제2권역은

후방지역인 제2작사 관할지역이다.2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이유는 첫째,

부대고정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권역내에서는 이사 등 신상변동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최초 지정된 부대를 동원지정이 완전 해제되기 전까

지는 변경하지 않는다.둘째는 적소특기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권역내에

서는 군부대에서 소요되는 특기자를 확산지정하여 충원할 수 있다.

〈그림 5-3〉동원자원의 권역화 관리

현 행 (13개 행정구역) 개 선(2개 권역화)

  

●인천․경기

● 부산

●서울

●경기북부 ●강원영동
(강릉)

●강원(춘천)

●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 전북

● 경남(창원)

● 제주

●인천․경기

● 부산

●서울

●경기북부 ●강원영동(강릉)

●강원(춘천)

●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 전북

● 경남(창원)

● 제주

제1권역

제2권역

*출처:연구자 구성안

이와 같은 동원자원지정 및 관리를 권역화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권역 단

위 동원지정 및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특히,그 동안 적용해 온

지역배정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1개 읍․면․동 단위로 1개 소집부대를 배정하

여 집단 또는 부대단위로 동원지정 하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즉,배정지역을

읍․면․동에서 시․군․구 차원까지 확산하여 적용함으로써 적소특기자가 지

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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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본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동원자원의 투입축선 및 가용자원수를 고려

하여 집결지 선정 및 수송체계를 발전시켜야 하며,특히 권역화 지정에 따른 원

거리 동원훈련 입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훈련 입․퇴소시간 차등화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통제특기의 단계축소로 적소특기율 제고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통제특기군을 2개 통제 특기군으로 단순화하여

적소특기율을 향상시킨다.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원자원의 권역화 방안과 같은

맥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시․도 통제 특기는 권역

통제특기로 그리고 전국 및 시․도 통제특기는 전국통제특기로 통합하여 단순화한

다.통제특기를 2단계로 단순화하면 지정범위가 확산됨으로써 적소특기 지정률이 향

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4〉통제특기의 단순화(안)

현 행(4단계 )

▶

개 선(2단계)

전국통제특기

시․도 통제특기

인접 시군구 통제특기

시․군․구 통제특기

전국통제특기

권역통제특기

*출처:연구자 구성안

통제특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육군은 세부 주특기별 자원수와 중요도를 고려

하여 통제범위를 재분류하며,병무청은 특기별 동원지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원거

리 지정자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단위 집결지 재선정과 수송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3.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개선

현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을 현역복무부대 위주 동원지정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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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주소지 중심의 병력동원지정(예)

집결지
(A동)

A동 예비군

집결지
(B동)B동 예비군

집결지
(C동)

C동 예비군

개별이동 통합수송

가 부대

나 부대

다 부대

*출처:연구자 구성안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지정제도는 위의〈그림 5-5〉와 같이 행정구역단위의 예비

군이 집결지에 모여서 지역배정 된 군부대로 소집되는 것이며,이때 주특기 및 연차

등은 고려되겠지만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그림 5-6〉과 같은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동원예비군이 통합 집

결지에 도착하면,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로 구분하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해당

부대로 소집되는 제도이다.물론,자원이 부족하면 유사한 부대에 근무했던 특기자

원이 지정되어 입소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이를 위해

배정지역이 확산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림 5-6〉현역복무부대 병력동원지정(예)

A동 예비군

집결지

(통합)B동 예비군

C동 예비군

개별이동 통합수송

가 부대

나 부대

다 부대

가부대 출신 예비군

나부대 출신 예비군

다부대 출신 예비군

*출처:연구자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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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상비사단

은 평시 85～90% 수준의 완편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비역 자원은 충분한 반면에

전시 충원해야 할 동원소요는 비교적 소수이다.반면에 동원사단은 평시 15～18%

수준의 완편율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예비역 자원은 적고 동원소요는 높다.

따라서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은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부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

다.상비사단은 현역 당시 부대의 전역자가 그 부대로 다시 지정된다.전역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역한 자원,근거리에 있는 자원으로 지정하게 된다.동원

사단은 해당 부대에서 전역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부대 자원을 지정

하고 부족한 자원은 동원 후 동원사단이 투입되는 전방지역 축선상의 군단 예하부

대에서 전역한 자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아래의〈그림 5-7〉은 부대유형별 동원지정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7〉부대유형별 동원지정방안

상비사단

현역

당시부대
전역자

전역

동원지정 전역

동원사단

전방군단
예하부대

동원사단
투입

동원지정전역자

*출처:조규호(2011:23).

이러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하면 과거 복무경험을 통한 작전계획

및 지형숙지로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특히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부대 및 전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우선 향토사

단에는 적용하기가 제한된다.향토사단은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실제 그 지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해당지역

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유리할 수 있다.따라서 제2작사 예하의 향토사단 등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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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부대유형별 동원지정방안

전방군단 /상비사단 ･권역내 자원,현역시 복무자 동원지정

동 원 사 단 ･현역시복무자+1권역내전방증원축선인근부대전역자지정

향토사단 ･권역내현역시복무자+부대근거리/지역출신자원지정

*출처:연구자 구성안

또한,동원태세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원속도 보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부산이나 목포에 거주하는 동원예비군을 강원도 철원이나 강릉에서 현

역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동원지정 하는 것은 동원속도 보장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

한 것이다.따라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

며 부대임무 및 가용자원,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및 경기,강원지역 등 제

1권역에만 적용하고 제2권역은 현재의 같은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병무청은 각 군으로부

터 전역자의 개인별 복무부대에 대한 부대관리코드를 획득하여 전산화 해야 하며,

육군은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을 연계한 동원지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효율적인 동원자원관리

정예자원을 지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정된 동원병력에 대

한 지속적인 관리이다.현역 소집부대와 동원지정 된 병력 간에 평시 유

대감 또는 소속감이 유지된다면 유사시 동원된 병력이 조기에 동화되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현역부대와 동원예비군간의 효율적인 동원자원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역부대와 동

원예비군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각급부대의 장은 예비군이 장기 휴가 나

간 부하로 생각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을 유지해야 하며,동원예비군이

스스로 ‘다시 가보고 싶은 부대,만나고 싶은 전우’란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동원자원관리체계 구축은 아래〈그림 5-8〉

과 같이 전역 전,동원지정 후,동원훈련 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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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동원자원관리 단계별 중점

전역 전 장병교육 시

동원업무 교육 내실화

▶ 지속적인 자원관리,

소속감 고취

▶ 현역 ⇔ 예비군의

팀웍 강화

*출처:연구자 구성안

단계별로 시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전역 전 단계에서는 ‘전역 전 장병교육’시 현역시 복무부대 지정제도,예

비군 훈련제도 등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동원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또한,현재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사단급 부대별 인터넷 홈피

에 ‘동원예비군 코너’를 편성하여 그 부대에 동원된 지정자가 소통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동원지정 후 단계에서는 먼저 지휘관에 의한 정성이 깃든 ‘지휘서신’의

발송이다.계급별․직책별로 차별화하여 작성하고 소속감 및 애대심을 고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또한,동원예비군에게는 지정된 부대의

간부에 의해 부대행사,신교리,무기체계 변화 등의 소식을 수시로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인터넷 E-mail이나 SNS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할 수 있다.특히,부대 개방행사(HomeComingDay)를 정례화화 해야 한

다.이는 동원지정 된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동원훈련 1개월 전에 소

집부대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체육활동 및 간담회,동원훈련

준비 등의 내용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아울러 중대장과 예비군 소대장의

유대관계 유지와 예비군 소대장과 소대원의 Net-work형성도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원훈련 간에는 지휘체계를 적용한 훈련으로 ‘Team Work

강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지휘체계를 적용한 훈련은 예비군 분(소)대

장에 의한 직접 지휘통제의 강화를 말하며 이는 직책수행훈련,간담회,체

육활동 등에 적용 할 수 있다.이는 훈련부대의 자율적인 지휘여건 제공과

전역 前 동원지정 後 동원훈련 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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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과 예비군과의 유대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또한,동원훈련

모범예비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모범동원예비군은 직장상사

에게 감사장을 보내고 고궁 관람권,스포츠 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매

우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원관리체계 구축은 동원병력의 정예화를 달성하는데 또 하

나의 바람직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제 3절 전시 동원병력 수송체계 발전

1.동원병력 수송체계 개선

향후 동원지정제도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자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초기 전투력발휘 보장을 위해서는 원거리 개별동원지정자와

타도자원 등의 동원응소를 위한 수송체계를 개선하여 동원집행을 보장해야 한다.이

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된 통합 집결지를 선정해야 하고 열차,버스,선박,항

공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수송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지역단위 통합 집결지 선정

동일시기,동일 지역의 인접 소집부대 동원병력을 집단수송하기 위한 지역단위 통

합 집결지를 선정해야 한다.현재와 같이 시․군․구 단위 소집부대별로 도심지내

에 선정된 집결지는 유사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전방지역으로의 수송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전시 초기 예상되는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포격,그리고 경기 북

부지역에서의 주민철수 차량 등은 수도권지역의 주민과 동원예비군에게 공황을 유

발할 것이다.따라서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결된 도심외곽에 대단위 집결지를

선정하여 전방지역으로 수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단위 통합 집결지는 전방군단별 이동축선을 고려 선정하되 수도권은 전철 등

대중교통 노선과 연계하고,동원병력의 통제,호송능력,인도인접지 위치 등을 고려

하여 사단～군단단위 규모로 한다.통합집결지는 적 특작부대에 의한 타격위협이 가

중되는 만큼 지역 향토방위작전과 연계하여 경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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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전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된 대단위 집결지 선정(예)
·

1호선
3호선

2호선

구 분 교통수단(주) 집 결 지 이동축선

가군

•0군단:0호선

•0군단:0호선

•0군단:0호선

•구파발,000역 인근(00고,00고 등)

•도봉산,00역 인근(000중․고 등)

•화랑대,,00역 인근(00초,000중 등)

•00로 /00로

•0번국도

•00번 /00번 국도

*출처:연구자 구성안

나.타도 동원자원의 집단수송 대책 보완

통합집결지에서 인도․인접지역까지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 집단수송을 한다.또

한,대단위 통합 집결지에서 동원병력을 인도․인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집행관 임무수행능력이 극히 제한되

기 때문에 군단 또는 사단 단위로 통합집결지에서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 동원병력

을 인도․인접하고,이후 군부대까지의 모든 수송 및 호송책임은 군부대로 일원화하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아래〈그림 5-10〉은 통합집결지에서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 전방지역 인

도인접지역까지 집단수송하는 방안을 나타낸다.

2작사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예비군의 경우에도 이동로가 동일한 소집부대의 동원

병력 통합수송을 위해 지역단위 통합집결지를 선정하여 소집부대까지 집단수송하고,

통합수송이 제한되는 인원은 철도 및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동원응소가 가능하도

록 후급증 또는 전시 차량운행증을 평시에 지급하여 개별입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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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전방이동 축선별 소집부대 집단수송 방안

"A"지역 집결지

(00대공원)00일대
동원예비군

인도�인접

(00사단

통신대대

연병장)
00일대
동원예비군

"B"지역 집결지

(00 화랑유원지) 동수원 I/C

영동/중앙

00일대
동원예비군

"C"지역 집결지

(00 종합운동장)

안산 I/C

증편지
(00사직할)

증편지
(00사 0여단)

증편지
(0 야수단)

*출처:박종삼(2009:84).

다.전국단위 개별지정자에 대한 수송체계 발전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권역 또는 전국단위로

개별지정 된 예비군이 증가될 것이며 이에 대한 수송대책문제가 대두된다.특히,동

원예비군으로 지정된 대상자 대부분이 20～30대의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로서 직

장,교육,여행 등 주소지를 떠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따라서 이러한 열차 등을 활용한 ‘동원터미널식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개

별 지정자등에 대한 입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림 5-11〉동원터미널식 수송체계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소집부대장

국군수송사 국군수송사

개별(통합)
이동

전환역
(000)

승차역
(000)

종착역
(000)

인도·인접지
(증편지)

*출처:연구자 구성안

동원예비군이 승차역 TMO에 도착하면 지방병무청과 국군수송사 관계자에 의해

안내를 받아 열차에 탑승하며,전환역을 거쳐 최종 종착역에 도착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병무청의 책임 하에 입영부대까지 동원예비군을 수송하는 형식이다.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병무청은 개별 입영자의 세부 현황을 국군수송사(TMO)에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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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및 합참 수송과,국군수송사는 매년 수송지원계획에 반영하

여 유사시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수송과 호송체계를 군부대 책임으로 일원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리고

동원병력의 호송책임은 군부대의 장에게 이원화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

고 있다.‘수도권에서 1․3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원병력에 대하여 수송책임은 지

방병무청장에게 있되,군부대의 호송단에서 수송대행을 한다’라는 애매한 국방부의

지침에 의거 수송과 호송의 책임에 대하여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송과 호송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초 집결지에 도착한 이후의 동원병력에 대한 수송 및 호송

책임은 군부대로 일원화하여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다.실제로 안전한 수송과 신속성,통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군 통제하의 수

송이 필요하며 수송 및 호송간의 상호통제 및 연락유지의 측면에서도 군부대 책임

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간 편성 되어 있는 호송단의 편

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일부의 의견은 예비군으로서의 민간인 신분인 동원자원을 군이 주도하

여 통제함은 무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병역법 제97조에 보면 동

원예비군의 인도․인접 장소는 군과 지방병무청장의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따라서 통합 집결지에 도착한 동원예비군에 대하여 집단수송하기

이전에 군부대에서 인도․인접을 실시하게 되면,이후는 군인신분의 적용을 받아 동

원예비군으로 제대를 편성,지휘 및 통솔이 가능하여 법적으로도 별도의 문제가 없

으리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소집부대에서는 전시가 되면 전투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집결지에서 인도․인접을 할 수 있는 군부대 요원을 호송단에 추

가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수송기간 중 우발사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에는 지방병무청에 추가동

원 요청을 하고,사고발생 지역의 시․군․구에 지원요청을 하여 의료,수송,급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관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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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양한 수송수단 및 수송로 활용

동원병력 수송수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차량,열차 등으로 하되 철도 수송은 가급

적 억제하고 예비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토록 계획되어 있다.동원자원 수송은 전쟁초

기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전시초기의 극심한 혼잡상황(경기북부 주민철수,도로에

방치된 차량 등)을 고려 시 현재의 수송체계에서는 동원병력의 수송이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수송수단과 수송로를 실정에 맞게 다양화 하여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송수단은 차량,철도,선박,항공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차량에 의한 수송은 차량이외의 다른 수송수단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비교적

장거리 수송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둘째,선박에 의한 동원자원 수송은

해상에 대한 재해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고려하여야 하며,긴급단계보다는 지속단계

에서 주로 손실보충을 위한 동원자원 수송에 사용할 수 있다.수송을 위한 선박은

민간선박을 동원하여 사용하면 된다.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예를 들면 다른 수송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긴요한 기술인력 등의 수송에 항공기 수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12〉열차이용 수송체계(안)

연천역

청량리역

춘천역

집 결 역 환 승 역

서울역

소집부대

하 차 역

보충대대

동원병력소집

열차 탑승후인계

(서울지방병무청→TMO)

환승병력안내/통제

(TMO요원)

인도‧인접지까지수송,인계

(경기북부,강원지방병무청
,소집부대)

열차
열차 ⑤차

량

*출처:박종삼(2009:85).

제 4절 실전적 동원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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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원훈련 대상 및 시간 확대

예비군훈련은 전시임무에 부합하도록 신분별 차등화 훈련을 시켜야 하

고 훈련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현재 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여 전시 임무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현재는 동원지정 된 인원 중에 4년차 이내는 동원훈련,5～6년차는

소집점검 훈련 및 향방훈련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 된 인원 중에 4년차

이내는 동미참훈련을 그리고 5～6년차는 향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따라

서 예비군훈련이 복잡하고 전시임무에 미부합한 훈련으로 성과가 제한된다.

〈그림 5-13〉예비군 훈련유형의 단순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소집점검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 동원훈련   ∙ 향방훈련

*출처:연구자 구성안

따라서 예비군 편성년차와 상관없이 동원지정된 전체인원은 동원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동원미지정된 인원은 향방훈련으로 단

순화하여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훈련시간은 현재 2박3일에서 4박5일까지 증가시켜야 한다.2박3일동안

부대 증․창설절차훈련,직책수행훈련,전술 /작계시행훈련,안보교육,사

격훈련,군법교육 등을 실시하다 보니 실습위주의 팀웍훈련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현재보다 2일정도의 훈련시간을 증가시켜 직책수행훈련 및 전술 /

작계시행훈련을 더욱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국민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고려,단계적으로 훈련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표 5-3]동원훈련시간의 년도별 증가계획(안)

구 분 ～15년 ‘16～’19년 ‘20년 이후

훈련시간 2박3일 3박4일 4박5일

*출처:국방부(2009:100),『예비전력정책서』.

현 재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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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투임무위주의 동원훈련 실시

동원훈련은 계획동원훈련과 불시동원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전시

편성에 의해 기간편성요원,전시전환요원,동원예비군을 통합하여 건제유

지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불시동원훈련은 충무훈련 시 국방부 통제 하에

실시하며 전시 긴급동원절차를 적용하여 지방병무청의 임무수행능력 숙달

을 중점으로 훈련한다.동원사단은 전방전개훈련을 강화하며 작계지역에서

지원 /배속부대를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한다.부대이동 간 이동로상의 경

계책임부대와 전시 호송부대 등도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임

무를 숙달한다.동원보충대대는 창설 후 전방전개,전투력 복원 등 작계

관련 임무수행절차 숙달을 위해 전방전개 훈련을 실시한다.KR/FE 및

UFG연습과 통합하여 병과별 작계 실효성 검증과 사단급 전투력복원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재입영훈련56)을 확대한다.훈련연기

자 및 무단불참자 전원을 해당부대에 재입영시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

번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재입영훈련은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사단 및 연대단위 통합으로 실시하며,대상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소집부대

에서 현장 실무위주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병력동원지정자 중 5～6년차에 적용하고 있는 소집점검훈련을 폐지하고

동원지정된 인원은 2박3일 동원훈련을 실시하여 건제유지 훈련이 가능토

록 한다.동원간부에 대하여는 훈련일정 이전에 소집하여 훈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동원훈련 여건 보장

노후한 동원훈련장 시설에 대한 재건축 및 증․개축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연중 훈련이 가능

토록 냉․난방시설을 구비하고 침상형 생활관을 겸비한 현대식 훈련장을

건설한다.병과별 전담훈련장을 설치․운용해야 한다.육군은 포병병과 훈

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훈련장 아래 [표 5-4]와 같이 신축계획을

56)현재는 간부 및 동원사단,포병단,육군 3개 사단 등 일부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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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전차,기보,공병 병과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훈련장을 활용

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적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동원훈련 보상금 지급57)은 국방재

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현재는 5,000여원 수준으

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수준

에 맞게 현실화 할 계획이다.

[표 5-4]동원훈련보상금 변천내역

구 분 ’02～’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5년 ’16～’20년

보상금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1만원 1.5～2만원 3～8만원

*출처:국방부(2009:105),『예비전력정책서』.

입․퇴소 여비지급은 병무청 및 군 책임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일부

지급 기준이 상이하여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으로 일원화 하여

병무청에서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표 5-5]병무청 및 국방부 동원훈련 입․퇴소비(2011년 기준)

거 리
병무청 국방부

소계 교통비(입소) 식비 숙박비 교통비(퇴소)

24km이내 3,000 3,000 - - 3,000

25～30km 8,000 3,000 5,000 - 3,000

31～40km 9,000 4,000 5,000 - 4,000

41～50km 10,000 5,000 5,000 - 5,000

51～60km 11,000 6,000 5,000 - 6,000

61～300km 별도계산 거리요금 5,000 - 거리요금

301～400km “ “ 10,000 - “

400km이상/
당일 입영불가

“ “ 15,000 30,000 “

※ 자가에서 집결지까지 교통비 :병무청 2,500원 지급,국방부 미지급

*출처:병무청(2011:26),『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일반)』.

57)동원훈련보상금 지급은 병역법제52조①항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

무하며,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수 있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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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원 및 훈련보류자의 최소화

현재 적용중인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직종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의 변

화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법규 및 국방부 방침

으로 동원 및 훈련에서 보류되고 있는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동원 및 훈련보류 대상자는 해당 시점의 국가시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그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해외여행이 일반화 된 시점에

서 국외 체류자에 대한 보류제도를 운용한다든지 ‘72년 학원 질서 유지 및

안정 도모 차원에서 실시한 대학생 보류제도 등은 현 시점에서 그 필요성

을 재검토해야 한다.학생예비군은 동원전력에 있어 기량으로나 전기 측면

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이기에 동원훈련 보류에서 해제해야 하며 다만 학

습권 보장과 훈련장 가용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훈련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12〉 동원 및 훈련 보류 관리자 현황

후순위

동 원

전시 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대상 병역법에 명시하여 동원 보류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등

긴급단계

보 류

병역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병무청 병력동원규정에 명시하여 동원보류

기동대 편성자,광부 및 어민예비군,향군법 법규보류자 등

법 규

보 류

전․평시 국가공공 임무수행 직종을 향군법․령․규칙에 명시 하여 동원 및 

훈련 전부를 면제

국회의원,경찰관,교도관,소방관 등 21개 직종

방침전면

보 류

사회공익 직종에 종사하는 자 중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방침에 

의거 동원 및 훈련 전부를 면제

청원경찰,41세 이상 간부 등 14개 직종

방침일부

보 류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방침에 의거 동원 및 훈련 일부를 면제

각급 학교 학생/교사 등 30개 직종

*출처:정원영 외 2인(2009:20-22).(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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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동원관련 법령 및 보상제도 개선

1.동원관련 법령 개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동원법률의 문제점은 동원선포요건

의 지나친 엄격성,전․평시 관련 법률의 이원화,동원관련 법조항의 불일

치 등이다.동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기적으로 전․평시 이원화된 동원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통․

폐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다.전시대기법인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과 평시법인 비상대비자

원관리법,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통합․보완하여 국가비상사태시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단일화 된 평시 법률 가칭 동원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동원관련 법령을 통․폐합 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안보 위협

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으며,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

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림 5-15〉 전․평시 동원관련 법령의 일원화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국지전등위기극복을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 동원기본법 (가칭)

*출처:연구자 구성안

둘째,단기적으로 전시대기법인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평시법으로 조정함으로써 적의 국지도발 등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시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평시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통합방위법의 관련 법조항을 개정함으

로써 가능하다.

전시대기법 평 시 법 평 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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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원병력의 보상 현실화

전시 동원된 인력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대상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법에 의해 소집

된 동원병력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함으로 인해 소집된 장교와 부사관은

전시에도 가족의 생계부양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나 소집된 병의 경

우에는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에 턱 없이 부족하다.특히,국가방위를 위해

유사한 목적으로 동원된 전시근로소집과 기술인력과의 보상 격차도 상당

하다.

따라서 전시 동원된 병의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타 인원동원 대상자(전

시근로소집,기술인력)와 보상비 격차해소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

다.개정내용은 아래 [표 5-6]과 같다.

현재와 같이 전투수당을 포함한 월13여만의 처우는 동원 당사자의 적극

적이고 자발적인 입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을

개선하면 2011년 국방부 전시예산에 편성된 전시근로소집자 수준인 월210

만여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이는 전시에 동원되는 병으로 하여금 본인

의 부양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염려 해소로 전투에 전념할 수 있

는 여건을 보장 할 것이며 이는 곧 동원전력의 전투력 발휘 극대화에 기

여 할 것이다.

[표 5-6]동원 병의 처우 관련 법률 개선안

현 행 개 정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다만,병의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출처:연구자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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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우리와 주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

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수적 규모면에

서 세계 4위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

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58)또한 2010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폭

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언제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 하겠다.

위와 같은 군사적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방개혁 기본방

향은 상비전력을 즉응전력 위주로 유지하면서 동원전력의 역할을 증대시

켜 나가는 추세이다.한정된 국가재원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적절한

대규모의 상비전력을 유지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원전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상비전력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국방비의 투자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특히,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

비를 철저히 해야 할 정부에서도 국가동원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저조

한 상태다.현 정부 들어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는 비기위를 국무총리

실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전하여 권한을 축소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한국의 현 동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특히,병력동원제도는

국가동원의 일부로 가장 중요하고,유사시 전력발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바,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데 현재 한국의 병력동원제도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총괄기구와 집행기구의 권한 미약이다.총괄기구인 재난안전실은

국무총리를 자문,보좌하는 기구로 분야별 다원화 되어 있는 중앙행정부서

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되며,지방자치단체는 병무

조직이 폐지된 이후 민방위 업무와 재난관리업무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유사시 동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58)국방부(2010),『국방백서』,서울 :국방부,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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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병력동원지정제도의 비효율과 지정된 예비군에 대한 관리소홀이

다.병력동원지정제도는 예비군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당된 부대

에 지정함으로 인해서 적소특기율이 저조하고 신상변동자가 생길때마다

대체지정함으로써 매년 소집부대의 60%가 변경되고 있으며,현역 시 복무

했던 부대와 무관하게 입영하여 조기 전투력 발휘가 제한된다.또한 동원

지정 된 예비군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유대감 형성이 미흡하다.

셋째,전시 동원병력의 수송체계의 미흡이다.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집

행관 능력이 제한되며,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비효율성이 지적된다.이러한 병력수송문제는 자원 소재지와 소집부대 간

직접 수송체계로 인한 집단수송소요가 과다하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역할이 미약하다.

넷째,전․평시 임무에 부합된 예비군 훈련 및 여건보장 미흡이다.동원

훈련 대상자 선정 및 시간적용은 복무구분과 편성임무가 불일치하여 동원

훈련,동미참훈련,향방기본,향방작계,소집점검 등 훈련체계가 복잡하고

전․평시 편성임무에 부합된 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또한 원거리 거주자

는 훈련입소가 제한되고 훈련보상은 미약하다.또한 동원 및 훈련보류자가

과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병력동원관련 법령과 동원 보상제도의 불합리이다.전․평시 이

원화된 법체계와 국가 동원령 선포요건이 지나친 엄격은 적기에 국가동원

령을 선포하기가 매우 제한되며,동원관련법이 다양한 개별법으로 만들어

져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특히,동원 전․후 보상제도가 향방동원,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기술인력 등 구분되어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논란

이 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와 관련하여 분석한 동원기구,동원지정 및

관리,전시 동원집행 및 수송체계,동원훈련,관련법령 및 보상제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 동원총괄기구 및 집행기구의 보강이다.현재 행정안전부 재

난안전실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비상기획관리원(가칭)으로 상향하여

편성함으로써 국가동원업무 전반에 걸쳐 계획․조정․통제의 총괄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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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며,국방부의 병력동원기능과 전시근로소집 그리

고 행안부의 기술인력동원과 민방위 동원기능을 통합해야 한다.지자체 비

상대담당조직도 강화하여 유사시 병력동원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

며,국방부 산하에는 동원사령부를 설치하여 중앙부처의 집행기능을 통합

하여 전시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병력동원지정제도를 현역복무부대 중심으로 전환한다.과거의 군

경험과 무관한 행정구역단위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에

동원지정 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한 전투력 발휘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다.이를 위해서 현재 행정구역 단위(13개 지방병무

청)동원지정 하던 것을 2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부

대고정율을 향상시킨다.또한 육군 예비역 병을 대상으로 통제특기 군을 4

단계로 구분하여 확산지정을 제한하던 것을 2단계로 조정하여 적소특기율

을 제고한다.특히,서울 및 경기,강원도 지역의 1권역에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조기 전투력발휘를 보장한다.특히,지정된 예비

군에 대하여는 장기휴가 나간 부하같이 부대에서 관리하여 유대감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며,정기적으로 부대개방행사(Homecomingday)를 실시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전시 동원병력 수송체계의 발전이다.이를 위해 우선 동일시기,동

일 지역의 동원병력을 집단수송하기 위한 지역단위 통합집결지를 선정한

다.통합 집결지는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도심 외곽에 선정함

으로써 전시 초기 극심한 교통혼잡을 예방한다.또한,타도 동원자원의 집

단수송대책을 보완하고 전국단위 개별지정자에 대한 터미널식 수송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특히,동원병력 수송과 호송을 군부대 책임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다양한 수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

획을 발전시키고 시․군․구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넷째,실전적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여건

을 보장하여야 한다.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을 연계하여 동원훈련과 향방훈

련으로 단순화하고,동원예비군은 전원이 군부대에 입영하여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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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훈련과제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표준동원훈련장

보다는 훈련부대의 증편지 및 작계지역에서 핵심과제 위주의 실습식 훈련

이 되도록 부대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특히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에 동원지정 된 예비군은 직책수행훈련이 우수하고,조기 부

대동화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또한 훈련부대가 동원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거리 거주자의 입소시간 조정과 동원훈련 보상을 실

비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동원 및 훈련보류자도 최소화함으로써 형

평성의 논란을 없앤다.

마지막으로,전․평시 이원화 되어 있는 동원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일

원화함으로써 국가 위기상황시 동원의 적시성을 보장한다.동원법령으로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동원되는 병으로 하여금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유지 염려 해소로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한국의 병력동원제도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이와 같은 문제점이 동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즉 국민들이

동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보다는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낙후와 공개

적인 논의의 부족이 동원의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의 큰 범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

다 보니 너무 개괄적이고 논리적인 비약도 많이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

한다.그렇지만 병력동원제도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분야의 나무

만 본다면 전체적인 한국병력동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 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서론에서 언급했던 동원사상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제한되었음을 밝혀 둔다.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내용이 향후 동원분야에 관심 있는 후학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기대하며,앞으로도 병력동원제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원사상과 물자동원제도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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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R.O.K.'sManpowerMobilizationSystem

andIt'sDirectionforAdvancement

Jo,GueHo

MajorinDefensePolicy

Dept.ofNationalSecurityandStrategy

GraduateSchoolofNationalDefenseScience

HansungUniversity

Thedistinctivecharacteristicofworldsecurity environmentin

these days may be defined by the fact that transnationaland

non-militarythreatssuchasweaponsofmassdestruction,terrorism,

piracy,andnaturaldisasterhavebeensignificantlyincreased.

TheenvironmentaroundtheKoreanpeninsulaisnoexceptionto

thisphenomenon,asseenfrom theattackonROK shipCheonanby

NorthKoreaandYeonpyeongIslandshellingincidentin2010aswell

asthelarge-scaletsunamiandnuclearradiationincidentsin2011.

Thisstudystartsbyaskingthefollowingquestion;'whatisthe

effective option thatwe can take in order to prepare for such

comprehensive threats in security?'Even ifwe were to increase

armaments,reinforce permanentforces and establish an emergency

controlagency to prepare ourselves for military and non-military

threats,we would notbe free from allthreats.Also,practically

speaking,itwouldnotbepossibletotakesuchoptionsconsider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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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nsecostsofthem thatmighthaveasignificantimpacttothe

nationaleconomy.Tothisend,manycountriesshow arisingtrendof

strengthening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economical

militaryforceswithadvancedweaponsystems.Inthissense,oneof

themosteffectiveoptionsthatwecantakeinordertofollow this

trendistoimproveanddevelopthemanpowermobilizationsystem.

Mobilization is defined as 'a use of nationalauthority to

effectively control,manage and utilize allpersonneland material

resourcesofanationinanationalemergencysituation.'Therefore,the

completepostureofmobilizationmaydeterwarandsecurevictoryas

wellasserveasadrivingforcefornationaleconomyduringpeacetime.

Despitesuchsignificancethatmobilizationsystem has,thepublic

sentimenttowards mobilization system is somewhatnegative.For

instance,whentheMinistryofNationalDefenseannouncedthenew

mobilizationsystem thatwouldmobilizeanddeploypersonnelbasedon

theirpositionsduringactivedutyinanefforttoenhancemobilization

forces,numerouspeopleraisedobjectionstothissystem.

Theauthorbelievesthattheverycoreofmobilizationsystem is

personnelmobilization system.Even ifa military is equipped with

advancedweaponsystems,itwillbelimitedtoutilizetheirfunctions

withoutpersonnelwhocanoperatesuchweaponsystems.

Thus,this study focuses on assessing the problems ofthe

manpowermobilizationsystem oftheROKaswellasitswaysahead.

In summary of the study,firstly,there is a limitation in

capabilities of mobilization management agency. The current

mobilization management agency under the Disaster & Safety

ManagementOffice atthe Ministry of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houldbereorganizedtobeunderthePrimeMinister'sOffice

andreinforcedtoexerciseitsauthoritymorepractically.Also,itwould

benecessarytoestablishandoperatetheMobilizationCommandunder



-115-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mobilizationofpersonnelandmaterialresources.Secondly,itwouldbe

requiredtomodifyandimprovethecurrentaddress-baseddesignation

system toactivedutyunit-baseddesignationsystem.Bydoingso,it

willbepossibletofostercomradeshipandutilizemobilizationforces

immediatelyduetofamiliarizationofoperationsandareasofoperation.

Thirdly,thetransportation system formobilization forcesshould be

integrated into military units. As for now,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fortransportingmobilizationforcesassignedasfrom the

loca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s to military units, the

operationsaresubstantiallylimited.Toimprovethis,itisnecessaryto

integrateassemblyareasformobilizationforcesandenhancesupports

from thelocalgovernments.Fourthly,mobilizationtrainingshouldbe

strengthened.Traininghoursshouldbeincreasedandoperationalplan

training should be strengthened.The equality ofgetting exercises

should be guaranteed by minimizing the number of suspended

personnelforthemobilization and training.Lastly,thecurrentlaw

regarding mobilization which is divided by peacetime and wartime

shouldbeintegratedintothepeacetimelaw.Also,therequirementsfor

declaringmobilizationordershouldbestreamlinedtoprepareforcrisis

moreflexiblyandthecompensationformobilizationforcesshouldbe

adjustedtoreflectreality.

Thisstudysuggeststhattherearestillmanyareastoimprove

inthemobilizationsystem consideringitssignificanceandsuchareas

poselimitationstopromotingthepositiveview ofthepublictowards

mobilization.

Inordertofurtherimprovethemobilizationsystem inthefuture,

itwillbenecessarytoconductmoresystematicresearchesonin-depth

analysisofmobilizationconceptaswellaswaysaheadformaterial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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